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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msgivingmemorialandrealstateofalmsgivingofJeju

inlateJoseondynasty

Thisresearchistofigureoutthecharacterofalmsgivingperformed

inlateJoseondynasty by analyzing casesbasedonamemorialstoneof

almsgiving currently remained in Jeju area.Firstofall,background how

almsgivingcouldbestartedandthenationalpolicyonalmsgivingarefigured

out,andthenalsoIresearchtheoverallcharacteristicinJejuareainlate

Joseondynasty.Second,Iunderstandtheactualconditionofthememorial

stonesofalmsgivingremainedinJejusothatexaminethemainagentof

building the memorialstone ofalmsgiving.By comparative analysis on

historicalmaterialsand inscription ofmemorials,thecases ofalmsgiving

executedinJejuareanalyzedinthispaper.

Jejuusedtogetdamagedfrom storm andfloodeveryyear,andthese

seriousdamagescouldthreaten Jeju inhabitants’thenecessitiesoflife.In

additionJejuhadinsufficientfarmlandandbarrensoiloftheland.Inthese

conditions,Jeju used to have persistentsocialproblems,famine,to Jeju

inhabitants,sotheyusedtohavetosufferfrom thehardship of life.

Becauseofthesocialaspect,Jeju musthavebeen in concern of

Joseoncourtthatputtoprotectpeople’swellbeingbeforeotherthings.Thus

JoseondynastyhadcontinuallysupportedJejuinhabitants,andtheinhabitants

alsohadnochoicebuttodependoncentralgovernment’s support.

SupportforjejucommunitybyJoseoncourtwasmadeinthename

ofalmsgiving,andthetypesofalmsgiving werealsovarious.Thereare

manycaseslikeLijeongok,whichmeansgrainscamefrom elsewhere,the



mosttypicalform inJoseon,Hwangoktanggam whichwritesoffadebt,and

Gongmultanggam,shorteningtheamountofgoodsthatissupposedtodevote

toking,onlyperformedinJejuareainthetypeofalmsgiving.Besidesthe

casesofalmsgivingofJoseoncourt,Moksa,Pangwan,orManhowhowerea

kindofofficialsworkedforJejuregionhaddonatedtheirprivatepropertyfor

people.Officials tried to autonomously solve famine in Jeju by using

cumulatedgrainforalmsgivingortoperform indirectalmsgivingbysystem

improvementincludingtheabolitionoftaxortaxrelief.Therewasanother

casethatindividualsrelievedpeoplebypreparingfoodbythemselvesaswell

asthecasesofJoseoncourtandofficials.

Thesevarioustypesofalmsgivinghavecarrieddowntothecurrent

timebythememorialstonesofalmsgivingallaroundJejuarea.Now the76

memorial stones carved the detailed statement about almsgiving are

distributedoverwholeJejuarea.Mostmemorialstonesofalmsgivingwere

builtsincetheperiodofKingSunjoduetothesituationatthetime.Also

Jejumok which wasoneofthreetownsin Jeju istheplacewherethe

memorial stones are intensively distributed on account of several

environmentalandadministrativefactors.BesidesJejuhasverygeographically

poorconditionsandJejucommunitycouldn’tautonomouslysolvetheirfamine,

Jejumusthavehadahighlevelofdependenceonsupportofthecentral

government.These conditions seem to be the reason why mostofthe

remainedmemorialstonesareforcelebrationinhonorofMoksaandUsa.

Howevertherewerealsonegativeeffectsbybuildingofthememorialstone

ofalmsgiving.Oneofthetypicalcasesofthesenegativeeffectsin late

Joseondynastyisbuildingthefakememorialstonesfortheirownpolitical

fame.TherearealsoseveralfakememorialstonesforalmsgivinginJeju,

eventhoughtheamountofalmsgivingwasinsignificant.Incontrast,there

arealsomemorialstonesbuiltbyonewholevillagewiththeirvillagename

carved,orthememorialstonesbuiltbyoneclan.



Looking specifically atthe substance ofalmsgiving memorial,the

largestnumbersofthememorialstonesforalmsgivingareforcelebratingfor

almsgivingbyHwangoktanggam.Therewerealsothememorialstonesfor

taxreliefandtheabolitionoftax.InadditionthecasesofHwangok,the

policythatlendssomegrainstopeopleatthetimeoffamine,andpersonal

donation could be identified by inscription of the memorialstones of

almsgiving.Almostmemorialstonesofalmsgivingareintensivelybuiltinthe

periodofKingSunjo,sothefeaturesshowninthememorialstonescan’t

embraceallthecasesofalmsgiving inlateJoseondynasty.However,by

comparative analysis on inscriptions and historicalmaterials,facts and

accuracyofalmsgivingperformedinJejuregioninlateJoseondynastycould

be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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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조선에서 농업은 조선 사회를 이루는 가장 요한 사회·경제 토 다.특히,

조선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의 발 에 기 하여 상품경제가 발달하는 등 사회·경

제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이처럼 국가 사회·경제흐름의 심이었던

농업은 자연재해라는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었고,이는 흉년(凶年)과 기근

(饑饉)으로 연결되어 국가의 통치기반을 동요시켰다.이러한 사회 속에서 지배층

은 조선의 경제 토 인 농업생산의 안정과 확충을 통해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게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하 다.그 진휼정책은 재해 발

생이후 농민의 재생산기반을 국가가 보장해 으로서 체제의 안정을 기하는 민

정책의 한 방법이었다.이러한 진휼정책은 삼국시 이래 진자법(賑資法)등으로

시행되어 왔으며,고려시 에는 의창(義倉)·상평책(常平策)1) 불교의 자비사업

에 연 된 민간구제 사업 등으로 이어져 차츰 제도화되었다.이처럼 고 부터 꾸

히 강조되어 온 민정책은 민의 안녕과 정착만이 국력이며 국가의 기반이라

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특히,조선시 에는 성리학이 국가를 통치하는 근본이

념이 되면서 민에 하여 왕도 민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실시되었다.즉,굶

어 죽는 자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출된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이것이 진휼(賑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제주지역은 농사에 합하지 못한 환경과 잦은 자연재해로 자체 인 기근해결

이 어려웠다. 한 흉년으로 인하여 수만명의 백성이 기민(饑民)으로 진휼 상에

오를 정도로2)제주지역에서의 진휼은 필수 인 것이었다.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진휼을 심으로 그 시 제주사회의 사회 배경과 함께 진휼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재 남아있는 진휼비(賑恤

碑)의3)실태분석을 통하여 진휼정책과 실상의 사실성을 더욱 높여보고자 한다.

1)  고 도경(高麗圖經)  16. ｢唯富用與右倉 不常發 以儲兵革水旱之備｣.

2)  숙 실   57, 42  1월 22  계 . ｢濟州饑民之數 至於四萬七千餘口｣.

    실   41, 18  10월 23  . ｢就其中 分爲三等 則本州七十八里內 尤甚爲三十二里 大靜 旌

義竝爲尤甚〔…〕先爲救活 而當付還者 壯爲三萬七千九百十八口 弱爲二萬四千七百八十口｣.

3) 진  한 비  (題額)  민 비(恤民善政碑), 망비(永世不忘碑), 민 비(愛民善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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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다양한 사료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제주의 사회상과 진

휼사례를 찾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러고 나서 존하는 진휼비의 내

용을 분석하여 앞의 사료와 비교한다면 보다 구체 이고 정확하게 제주지역에

실시되었던 진휼의 실상을 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진휼비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비들은 각 지역에서 조사되어 마을 향토지,읍지

등을 통해 소개되고,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이와 련하여 진행된 연

구는 미미하며,역사와 연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기념비는

과거의 역사와 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媒介物)로써 과거의 사건이나 그 의

미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구체 인 가시성

(可視性)을 통해 직 인 경험이 불가능한 과거사를 재 속에 재 해주고

들의 일상 인 기억 속에 목시켜주는 문화 매개물인 것이다.따라서

재 남아있는 기념비와 역사를 목시킨다면 그 역사의 사실성과 함께 역사에

한 이해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그러나 역사와 기념비를 목시

켜 연구된 사례가 극히 기 때문에 주제를 진휼과 기념비로 나 어 선행된 연

구를 검토하여 보았다.

우선,조선시 의 진휼정책에 한 연구로는 김충식,4)정형지,5)원재 6)등이

있다.김충식은 조선 기에 이루어졌던 진휼을 제도 인 측면에서 창고의 설치와

운 ,시행과정에 을 맞춰 분석하 다.조선 기의 진휼정책은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 하기 해 시행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해 구황기구인 사창·의창·

상평창 등의 진휼청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 으로 기민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가난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사궁(四窮)과 노인들을 따로 분류하여

사회 으로 보호하고 우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선 기의 진휼정책에는 정치

성격도 내포하고 있지만 애민사상이 바탕이 되어 윤리 성격도 나타나고 있

다고 논하 다.정형지는 18세기에 행하여진 진휼을 조세와 환곡,무상지 등과

연 하여 재정 인 측면과 국왕권 확립이라는 당시 사회 배경을 연 시켜 분

碑), 비(恤窮碑), 진 민비(善賑活民碑) 등 다 하게 지만 본고에 는  통 하여 진 비

(賑恤碑)라 하고  한다.

4) 식, ｢   책에 하여｣, 학  학원, 사학 , 1998.

5) 지, ｢ 후  진 책 연 :18  심 ｣, 여 학 학원, 사학 , 1992.

6) 원재 , ｢  후  진 책   운 -1814~1815  라도 실  사  심 ｣  한 사연

 143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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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면서 18세기 진휼사업의 문제 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조선후기는 농업생

산력과 상품화폐의 발달로 신분제가 붕괴되었고 이것이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

져 진휼사업의 진행과 확 에 한 한계 으로 드러났다. 한 18세기 숙종 이

후부터 국왕권 강화를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진휼정책의 법제 정비가 실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정기반의 부족으로 축소되고

제 로 실행될 수 없었다고 설명하 다.이처럼 사회 모순과 정부의 통치력 한

계로 인해 진휼정책은 실에 극 으로 응하지 못하 고,그 결과 통치기반

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하 다.원재 은 진휼의 과정을 권농-

감농-진휼로 설명하면서,임실 의 진휼사례를 분석하여 라도지역의 진휼 성격

을 악하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의 진휼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특징짓고 있다.

한 진휼이 일회성이나 부정기 인 농민구제 책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과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해 일 이고 지속 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고 설명하 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의 진휼정책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

주지역의 진휼정책과 연 되는 연구로는 진 훈7)등이 있다.진 훈은 조선시

의 공 부조가 진휼,구휼 등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말하면서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비변사등록 에서 나타나는 제주지역의 공 부조 사례를 모아 소

개하고,그들을 이론 개과정 심으로 정리하여 특징을 분석하 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공 부조와 련된 사례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제주지

역의 환경이나 주민생활과 련되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조선시 제주지역의 수취제도,지방 아의 재정운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진휼창과 진휼곡의 운 에 해서 간략하게 언 한 연구가 있다.8)그

러나 진휼곡과 환곡이 어떻게 운 되었는지에 한 개념 인 설명만 있을 뿐 구

체 인 실상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진휼실상을

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기념비에 한 연구는 채 수의 선정비에 한 논문이 있다.9)그의 논

7) 진 훈, ｢ 시  주  公的扶助에 한 고찰｣  탐라  22 , 주 학 탐라 연 , 2002.

8) 진 , ｢18,19  주  수취 도  특징｣  탐라  24 , 주 학  탐라 연 , 2004.

   ,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  運營實態-濟州  <事例>  심 -｣  탐라  16 , 주 학  

탐라 연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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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비(碑)에 을 맞추어 존하는 선정비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

다.그는 경북지역내의 선정비의 황을 바탕으로 조선시 의 선정비 건립에서

나타나는 시기 특징과 경비나 제반 차와 같은 선정비의 건립과정을 설명할

뿐 선정비가 건립된 배경이나 당시의 시 상황 등 역사와 연 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진휼과 기념비에 해 선행된 연구를 바탕

으로 진휼이라는 역사 사실과 기념비를 목시켜 연구해보고자 한다.다시 말

해,제주지역에 실시되었던 진휼을 살펴보는데 존하는 제주지역의 진휼비를 바

탕으로 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의 성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우

선 제주지역의 어떠한 배경에서 진휼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재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진휼비의 실태를 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 ,10)

 비변사등록(備邊司謄 ) , 탐라지(耽羅誌)  등의 사료를 통해 제주지역에 실시

된 진휼의 성격을 악함으로써 진휼행 의 역사 사실성과 정확성을 고찰해보

도록 하겠다.

이를 해 Ⅱ장에서는 조선시 에 실시되었던 진휼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경국

(經國大典) , 속 (續大典) , 통편(大典通編) , 회통(大典 通) 

등 조선시 의 법 을 통해 개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제주지역에 진

휼정책이 시행된 배경에 해서 당시의 자연환경과 재해의 피해를 알아보고 그

로 인한 주민생활을 살펴 으로써 제주지역에 진휼정책이 매해 필수 으로 시행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겠다.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에 실시되었던 진휼

정책에 해 살펴볼 것이다.제주지역에서 실행되었던 진휼정책에 해서는 진휼

의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에서 나타나는 성격과 특징을 고찰해보고

자 한다.

Ⅲ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진휼정책과 련하여 제주 역에 건립되어 있는

진휼비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진휼비를 시기별·지역별·인명별로 분류하여

재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진휼비의 실태를 악하고,각각의 기 에 따라 나타

9) 채 수, ｢ 시  비 건립과 과 시 별 -경 지역  심 -｣, 남 학 학원, 사학

, 2009.

10) 본고에  한  실   2007  12월 2  라  사편찬 원  실  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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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징과 그 요인에 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한 진휼비의 건립주체를 짚

어 으로써 진휼비의 타당성과 건립과정에서의 폐단이나 풍습 등 건립추이에 미

쳤던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진휼비를 바탕으로 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진휼비의 비문형식을 고려하여 진휼비의 설립자를 심으로 그들이

행했던 진휼행 을 비문의 내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에 실시되었던 제

주지역에서의 진휼의 실상을 보다 구체 이고 사실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진휼과 련된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는 있으나11)모두 동소이

(大同 異)한 개념이며,본고의 진휼은 흉년에 곤궁(困窮)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

와 다는 뜻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민을 상으로 최소한의 생산

과 재생산을 보장해 주기 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11)  실  ,  탐라지  등  사료에  진 (賑恤)  비 하여 (救恤), (救荒), (恤救), 

(拯恤)등  어가 같  미  사 고 , 어 사 에 도  당하여 가난한  

도 다는 뜻  진 (賑恤), (贍恤), 주진(賙賑), 진 (賑救), 진 (賑濟)가 같  뜻  쓰 다고 

어 어 본고에 는 진 라 통 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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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주지역의 재해와 사례

1.제주의 자연재해와 주민생활

제주지역은 본래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로 인하여 하천과 못의 결빙일수가 극

히 으며,땅도 얼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채소가 밭에서 자라고 있어 장하지

않아도 채소를 먹을 수 있었다.12)그리고 김상헌(金尙憲)의  남사록(南槎 ) 에서

는 강수량과 구름,안개는 여름에 많고,겨울에 다고 하고 있다.한라산 남쪽은

여름과 에 강수량과 구름,안개가 많고,한라산 북쪽은 겨울에 이 많고 바람

도 많다고 말한다.13)

그러나 토양에 염분이 많아 보리나 가을곡식의 양이 었고,14)투수성이 높아

강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물이 지하로 빠져 종시 종자가 날리거

나 빗물에 유산되는 경우가 많았다.15)이러한 제주지역이 갖는 지리 특징과 더

불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앙에 끊임없이 보고되어 질 만큼 빈번했고,그로 인

한 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했다.이러한 척박한 자연환경과 재해들은 주민

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김윤식(金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 에서는

제주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가)밤에는 크게 바람 불다가 비가 왔다.창호지가 죄다 찢어지고,지붕의 기와가

어지러이 바람에 날렸다.성안 인가의 담벼락이 기울어 무 진 집이 이 있고,

나무 한 뿌리가 뽑힌게 많다.16)

12) 건,  주 (濟州風土記)  ｢島中瘴氣蒸鬱 土地濕蟄 冬不甚寒 川澤不氷 不得藏氷 如蔓菁靈草蔥蒜之

屬 雖深冬 置之田中 朝夕採用｣.

13) 상헌,  남사 (南槎錄)  ｢每歲春夏 雲霧晦冥 恒雨少日 山南尤甚 至秋冬開霽 又多暴風 雪深丈餘 山北尤

甚｣.

14) 고창  ,  주계 (濟州啓錄)  귀포시고 람 역 1 , 귀포시, 1996, 148쪽.

15) · 동 , ｢ 후  주지역  수취체  주민  경 생 ｣  탐라  19 , 주 학  탐라

연 , 1998, 181쪽.

16) 식 , 수 역,  청사(續陰晴史) , 주 원, 1996,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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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風害) 수해(水害) 한해(旱害) 동해(凍害) 합계

17 19 13 8 6 46

18 12 5 6 - 23

19 2 4 3 2 11

계 33 22 17 8 80

(나)크게 바람불며 찬비가 내렸다.이번 나흘동안 바람은 구풍(颶風)이라 하겠다.

산 포 근처 바닷가 인가가 도에 충격을 받고 무 져 내린게 4채나 되었다.바다

의 어류,해삼이 많이 죽어 밖으로 떠다니므로 갯가 사람들이 주워서 성안에 죽은

고기를 팔러 나니는 사람이 많다.바람이 얼마나 세었는지를 알만하다.17)

(가),(나)의 사료에서 보이듯이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집이 무 지고,해산물

이 죽어서 밖에 떠다닐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다.이처럼 제주에서 발생한 자

연재해는 부분 강한 비바람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농사로 직결되었다.이외에

발생하는 가뭄과 한 등의 재해도 공마와 진상품의 공 에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염병을 유발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18)

<표 1>시기별 자연재해의 종류와 횟수

자료: 조선왕조실록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등 참조.

<표 1>은 사료에 나타난 제주지역의 자연재해를 종류별로 정리한 것으로 17

세기에는 풍해(風害)19건,수해(水害)13건,한해(旱害)8건,동해(凍害)6건으로

총 46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 고 가장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임을 확인

할 수 있다.18세기에는 풍해 12건,수해 5건,한해 6건으로 총 23회의 자연재해

가 발생하 으며,19세기에는 풍해 2건,수해 4건,한해 3건,동해 2건으로 총 11

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 다. 한 강풍으로 인한 풍해가 33건,호우로 인한 수

해가 22건,가뭄으로 인한 한해가 17건,한 로 인한 동해가 8건으로 풍해와 수

해의 피해가 제주지역의 자연재해의 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음을 알

17) 식 , 수 역,  청사(續陰晴史) , 주 원, 1996, 117-118쪽.

18)  헌 실   19, 12  2월 3  . ｢濟州去十一月初二日大風大雪 一時暴作 積雪盈丈 飢民上山拾實

者 未及歸巢 路塞凍死者九十一人 饑饉之中 癘疫熾發死者亦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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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풍해는 바닷물의 입자를 육지로 이동시켜 농작물과 나무,풀 등을 고사

시키는 조풍해(潮風害)를 야기함으로써 백성들의 생산 기반을 괴시켰다.수해

의 경우에는 작물뿐만 아니라 민가와 무덤까지 떠내려갈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

다.19) 한 한해로 제주민들은 농작물이 시들어 말라 죽고,식수와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사자(餓死 )가 발생하고,우마(牛馬)가

말라죽기도 하 다.동해는 제주지역의 온화한 기후 특성 때문에 다른 재해에 비

해 발생 건수가 은편이지만 (雪)과 온 상으로 말이 얼어 죽고,인명피해

가 있었다는 기록이20)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피해도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사회의 모습은 목사(牧使)와 어사(御使)등에 의해 앙에 보고되었

다.

(가)제주 목사 노정(盧錠)이 치계하기를,“본도(本島)세 고을 민생의 일은 이미 극

도에 이르 습니다.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는데 나무 열매가 이미

다하 고 내려가 들나물을 캐는데 풀뿌리가 이미 떨어졌으므로 마소를 죽여서 배를

채우고 있으며,무뢰한 자들은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공사간의 마소를 훔쳐서 잡아

먹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그리하여 서로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걱정이 조석에 닥쳤

으니 비참한 모양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21)

(나) 제주 목사 심낙수(沈 洙)가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올해 세 고을의 농사는

간간이 단비를 만나 크게 풍년이 들 희망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 27

일과 28일에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가 나부끼는 것이 마

치 나뭇잎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그리하여 곡식이 짓밟히고 피해를 입은 것 외에

도 바다의 짠물에 마치 김치를 담근 것같이 여졌습니다.80,90세 되는 노인들도

모두 이르기를 ‘ 계사년에 이런 재해가 있었는데 올해에 이런 재해가 있다.’

고들 하 습니다.22)

19) ,  탐라 (耽羅紀年)  ｢秋七月 大雨 平地成川 漂流人家 乃塚 南水口 虹門自毁｣.

20)  실   162, 36  5월 30  . ｢濟州牧使金命胤啓曰 去壬寅年十一月大雪 平地深二尺餘 經冬

不消 至於正月 寒冱如冬 近古所無 果樹枝葉如枯 公私果園靑橘 盡爲凍傷 二月進上靑橘 艱難封進 枯乾味惡 

不合上供 極爲惶恐｣.

    실   14, 6  5월 3  병술 . ｢濟州大雪 國馬凍死 凡九百餘匹｣.

21)  실   19, 12  1월 30  . ｢濟州牧使盧錠馳啓曰 本島三邑民事 已至十分地頭 大小人民 上

山拾木實 木實殆盡 下取野菜 草根已乏 殺牛馬以充腹 無賴之徒 處處結黨 公私牛馬 偸取屠殺 不知其幾 相食

之患 迫在朝夕 愁慘之象 有不忍言｣.

22)  실   41, 18  9월 17  신 . ｢濟州前牧使沈樂洙狀啓曰 今年三邑穡事 間得甘霈 大有豐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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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주 목사(濟州牧使)양헌수(梁憲洙)가,‘7월 21일에 갑자기 동남풍이 크게 일면

서 비까지 퍼붓는 바람에 기왓장이 날아가고 돌이 구르고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뽑

혔습니다.좀 오래된 아 건물은 기울어져 무 지고 낡은 민가들은 떠내려갔으며,

곡식도 온통 결딴이 나서 온 섬이 그만 허허벌 이 되어버렸습니다.동리에는 호곡

소리가 서로 이어지고 들 에는 참혹한 기색만 떠돌아 구제하는 일을 내년 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신이 이곳 수령으로 있으면서 이런 혹심한 재해를 당하

여 수십 만의 인구가 굶어 죽어 시체가 구 을 메우는 탄식을 면치 못할 듯하기에

황공하여 죄(待罪)합니다.’23)

(가)의 사료는 종 12년(1673)에 보고된 목사 노정(盧錠)의 장계로 태풍과 지

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먹을 열매와 나물이 없어 우마(牛馬)까지 잡아먹는다는 처

참한 제주사회의 실상을 보고하고 있다. 한 정조 18년(1794)에 목사 심낙수(沈

樂洙)의 장계인 (나)의 사료에서는 갑작스러운 강한 동풍으로 인한 풍해로 생활

환경이 모두 괴되어 버리고,조풍해로 인해 곡식이 상하여 먹을 수가 없는 실

정이며,이러한 상황은 각 마을마다 조 낫고 못한 등 을 나 수조차 없을 정

도라고 큰 흉년과 기근의 참상을 말하고 있으며,고종 2년(1865)목사 양헌수(梁

憲洙)의 장계인 (다)의 사료에서는 제주지역에 닥친 강한 비바람으로 민가가 떠

내려가고,곡식이 풍성해야할 들 이 허허벌 이 되어버린 재해 장과 그로 인해

수만명의 백성이 굶어 죽는 등 재해피해가 참혹함을 보고하고 구제가 시 한 상

황임을 알리고 있다.이처럼 제주지역의 목사들은 끊임없이 자연재해에 의한 기

근의 상황을 조정에 알리어 구제해 것을 요청하 다.

그리고 계속 으로 보고되어지는 제주지역의 흉년과 기근의 상황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사안이었다.따라서 보다 효율 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민생

의 안정을 도모하기 하여 진휼이 실시되었다.

望矣 不意八月二十七八日 東風大作 瓦飛石走 飄如飛葉 禾穀蹂躪 被傷之外 海沫醎水 如鹽沈菹 八九十歲老

人皆云 二去癸巳年有此災 今年又有此災 云｣. 

23)  고 실   2, 2  9월 12  갑술 . ｢濟州牧使梁憲洙以 七月二十一日 忽有東南風 挾雨大作 飛瓦走石 

折木拔屋 公廨稍舊者傾頹 民屋已老者飄沒 穀物摧剝 全島便赤 閭閻號哭之聲相連 田野慘絶之色無分 設賑一

款 勢不可待到開春 而臣職在守土 値此酷災 十數萬人口 將不免塡壑之歎 惶恐待罪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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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의 진휼사례

1)조선시 진휼정책

진휼이라는 용어는 태조 부터 나타난다.24)이후에도 진휼이라는 용어는 조선

말기 고종 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며, 경국 (經國大典) , 속 (續大典) ,

 통편(大典通編) , 회통(大典 通)  등의 법 에서도 그와 련된 내용

을 명시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 음을 알 수 있다.

(가)여러 진(鎭)은 당번수군(當番水軍)에게 소 을 굽고 해채(海菜)를 채취하여 빠

짐없이 수량을 어 찰사에게 보고하고 여러 고을은 백성들에게 매년 구황물(救荒

物)을 비하게 한다.수령(守令)이 진휼(賑恤)·구제(救濟)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기민(飢民)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도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 하게

논죄한다. 찰사는 매 계 의 끝달에 임 에게 보고하여 아뢴다.25)

(나)각(各)고을의 진곡(賑穀)은 매년 재력(財力)에 따라 비하여 장해 둔다.새로

비축해야 할 수량은 매년말에 감 (監營)에서 비변사(備邊司)에 보고한다.최우수자

( 優秀 )는 논상하고 거행하지 않은 자는 처벌한다.진곡(賑穀)을 사사로이

쓰거나 빌려 (貸用)경우에는 수령(守令)은 공곡남용률(公穀濫用律)에 의하여 논죄

하며,색리(色吏)는 장(杖)100으로 처벌한 후 정배(定配)한다.비축미(備蓄米)라고

칭탁하여 민간에 이를 권하여 분담시키는 일은 엄 한다.26)

(다)처음에는 호조(戶曹)·병조(兵曹)에 응납(應納)할 포목( 木)으로써 삼남(三南)의

미곡(米穀)과 바꾸어 군작미(軍作米)라고 하여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것(糶糴)은 다른

환상례(還上例)와 같이 흉황(凶荒)에 비하도록 하며 비변사(備邊司)가 이를 리한

다.여러 도(道)의 해안에 창고를 설치하여 곡물을 쌓아두며 인 도가 흉년을 만나

24)  태 실   3, 2  4월 27  신 . ｢發義倉粟 賑窮民｣.

25)  경 (經國大典)  戶典 備荒條 ｢諸鎭合當番水軍煮鹽採海菜具數報觀察使 諸邑令民歲備救荒之物守令不

用心 賑救飢民多致物故匿不以報者重論 觀察使每節季啓聞｣.  

26)  (續大典)  戶典 備荒條 ｢各邑賑穀每年隨力備儲 新備數文每年終自監營報備局最優者全不擧行者論賞

罰 私用貸用者守令夜公穀濫用律論 色吏杖一百定配托以備穀勸分民間者嚴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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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실어내어 구제한다.나리포창(羅里鋪倉)은 라도 임피(臨陂)에 있어서 제주

(濟州)3고을을 구제한다.포항창(浦 倉)은 경상도 연일(延日)에 있어서 강원도·함

경도를 구제한다.교제창(交濟倉)은 함경도 덕원(德源)·고원(高原)·함흥(咸 )의 3개

소에 있어서 강원도·경상도를 구제한다.교제창곡(交濟倉穀)은 본창(本倉)에 납입(納

入)하고 본읍(本邑)에서 이를 수취하여 유치(留置)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함부로 이

를 본읍(本邑)에 남겨 둔 수령(守令)은 군작미사목률(軍作米事目律)로써 논죄한다.

각도(各道)에서 진곡(賑穀)을 자원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50석 이상이면 기록하

여 임 에게 보고하고 50석 이하면 본도(本道)에서 시상(施賞)한다.27)

(라)경상도 사천(泗川), 라도 나주(羅州)·순천( 天),충청도 비인(庇仁)에 창고를

설치하고 제민창(濟民倉)이라 하며 원곡(元穀)2만 석을 쌓아 두고 그 5분의 1을 모

(耗)로써 근(近)고을에 나 어서 여한다.이를 유용(流用)[那移]하거나 가분(加分)

하는 자는 교제창례(交濟倉例)에 의하여 형률(刑律)을 용한다.순천( 天)·나주(羅

州)의 제민창(濟民倉)은 이번에 폐지하고 다만 곡물은 각기 해당고을에서 수납하여

남겨 둔다.극심한 흉황(凶荒)이 있으면 특별히 어사를 유(派遺)하여 진휼을 감독

하게 한다.수령(守令)이 진휼을 잘하여 그 도(道)에서 가장 우수한 경우에는 논상한

다.사곡(私穀)으로는 기민(飢民)을 진휼하여 구제된 자가 많은 경우 사곡(私穀)

을 내어 가의 진휼을 도운 자는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차등이 있게 논상한다.수

령(守令)이 진곡(賑穀)을 보충한다고 하면서 백성을 착취(搾取)하여서 그 이익을 독

차지하고 진휼한 수량을 허 로 과장한 경우 해당 감사로 하여 이를 조사하여 임

에게 보고하게 하여서 수령(守令)은 보상불이실률(報上不以實律)로써 논죄한다..28)

(가)의 사료는  경국 (經國大典) 의 호 (戶典)비황조(備荒條)에 나타나는

진휼규정으로 소 과 해채(海菜)등을 매년 구황물(救荒物)로 마련해 두도록 하

며 흉년시 백성들에게 베풀도록 하고 있으며,수령이 제 로 진휼하지 않아서 기

민이 많이 죽는데도 이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는 엄 히 다스릴 것이라고

27)  통편(大典通編)  戶典 備荒條 ｢始以戶兵曹應納布木換來三南名以軍作米糶糴如他還上例以備荒備邊司

句管 諸道濱海設倉儲穀遇隣道凶荒則轉輸救濟 羅里鋪倉在全羅道臨陂以救濟州三邑 浦項倉在慶尙道延日以救

江原咸鏡二道 交濟倉在咸鏡道德源高原咸興三處以救江原慶尙道 文濟穀納于本倉勿許捧畱本邑擅畱守令以軍作

米事目律論 各道賑穀願納人五十石以上錄啓五十石以下者本道施賞｣.

28)  통(大典會通)  戶典 備荒條 ｢設倉于慶尙道之泗川全羅道之羅州順天忠淸道之庇仁名以濟民倉畱元穀

二萬石以五分一耗分糶近邑那移加分者用律夜交濟倉例 順天羅州濟民倉今廢只穀物捧畱各該邑 遇極凶則別遣御

史監賑 守令善賑爲一道最者論賞 私賑飢民濟活多者出 私穀補官賑者 隨其多少論賞有差 守令之稱以補賑箕斂

榷利虛張數文者 令該道臣査啓以報上不以實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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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휼에 한 료들의 책임을 요시 하고 있다.(나)의 사료는  속 (續

大典) 의 호 (戶典)비황조(備荒條)에 나타난 진휼규정으로 각 고을의 재력에

따라 진곡(賑穀)을 비하게 하고 이를 사사로이 쓰거나 민간에 강요하는 행 를

엄 시켜 진휼곡의 운 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다)의

사료는  통편(大典通編) 의 호 비황조의 조항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 으

로 진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안지역마다 창고를 설치하여 가까운 지역을 구

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휼을 게을리 한 수령은 직시키는 등 엄

히 다스리고 진휼의 정도에 따라 상을 내리되 차등을 두어 료들로 하여 보

다 극 으로 진휼을 베풀도록 유도하고 있다.(라)의 사료는  회통(大典

通) 의 호 비황조의 조항으로 진휼정도에 따른 논상과 진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에 한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진휼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속  의 경우  경국  과 비교하여 각 고을의 진휼곡 리

에 한 료의 역할과 책임에 해 명시하고 있으며, 통편 에서는 각 지역

에 해당하는 창고 리와 포상까지 진휼의 모든 과정과 련하여 구체 으로 명

시하고,이 의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보다 효율 이고 공정하게 백성들에게 진휼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회통 에서는 앞의 법 에서 언

하지 않은 창(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수탈을 방지하기 한 규정을 명확

히 함으로써 진휼에 있어 료들의 역할이나 책임의 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폐단의 발생을 방하고,민간인의 진휼에 한 보상과 료들의 진휼에 한 상

벌을 더욱 강화시켜 이를 장려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시 가 지나면서 백성들에게 직 으로 향을 주고,국가로써 백성의

책임자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진휼에 한 국가의 심도와 요도가 커져갔다.

이에 따라 진휼의 의미,방법과 포상까지 명시함으로써 일회 이 아닌 지속 으

로 진휼정책이 올바르게 행하여 질 수 있도록 국가 으로 노력하 고,큰 심사

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반부터 약 250년간 잦은 자연재해가 국 으로 계속되었다.이 시기

의 자연재해는 흉년과 기근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방정식처럼 되어 왔기 때

문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2차 재난에 의한 정

치·사회·경제 소실과 향이 훨씬 컸다.29)게다가 풍해·수해·한해·동해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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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해는 충해(蟲害)와 염병이 동반되는 등의 상호 연 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 혼란과 더불어 조선후기사회는 세사회

의 해체기로 설명될 만큼 정치 으로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30)특히,17세기 말

숙종 후반과 18세기 ·정조 연간은 정치 으로 앙집권 료제의 강화를 바

탕으로 국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재황(災荒)의 발생으로 사회불안과

정부에 한 불신은 가 되어갔다.더욱이 근 동양사회에서 천재지변은 바로

군주의 통치력에 한 하늘의 심 ,경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발생자체가 정치 기상황의 조로 받아들여졌고,이는 민심의 동요와 이탈을

가져왔다.31)

이와 같은 총체 난국 속에서 진휼정책은 빈민구제의 책임은 왕으로 표되

는 국가에 있다는 유교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앙정부의 계획과 통제 하에 이

루어졌다. 앙정부는 진휼정책에 한 지침을 마련하고 진휼정책 추진 과정에

해 지시·감독하는 치에 있었으며 구체 인 운 실무는 지방 에게 맡겼다.

그러나 16세기 반부터 장기 인 자연재해에 시달리던 앙정부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시 의 모든 책을 맡은 비변사와 그 산하에 별도 설립된 진휼청이

주로 진휼업무를 담당하게 하 으며,32)각 지방의 진휼사업의 감독을 해 필요

에 따라 진제사(賑濟使),진휼사(賑恤使),구황어사(救荒御使)등을 견하기도 하

다.33)

2)제주지역의 진휼실상

각 지역에 설치된 진휼창의 곡식을 이용한 곡물지원,어사의 견 등 앙의

29) 鄧拓,  中國救荒史 , 商務印書館, 上海, 民國26年(1937), 60쪽, ｢ 후  진 책 연 :18  심

｣에  재 .

30) 지, ｢숙  진 책  격｣  역사  실 , 한 역사연 , 1997, 49쪽.

31) 지, ｢ 후  진 책 연 :18  심 ｣, 여 학  사청 , 1992, 28쪽.

32) 사편찬 원 ,  한 사 30, 탐 당, 2003, 350쪽.

33)  실   170, 37  1월 3  갑 . ｢備忘記 濟州饑饉太甚云 海外孤島之民 恐不能保 依前傳敎 救

荒御史發遣 盡心救荒 兼爲摘姦 使官吏 有所畏憚 且問民間疾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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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하에 진행되었던 조선후기의 진휼정책의 성격은 제주지역에서도 외 없이

나타났다.제주지역은 농사에 합하지 않은 토질과34)더불어 고 부터 수재,한

재,풍재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계속 으로 흉년이 이어질 때가 많았

다.이러한 흉년은 기근으로 이어졌고,기근은 백성들의 생활과 직결되었기 때문

에 제주지역의 기근(饑饉)과 진휼 사업은 국가의 요 심사 다.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은 제주지역 내에서 행해진 경우,조정에 의해 타 지역

에서 곡물(穀物)을 이 하여 행해진 경우,공물(貢物)을 탕감함으로써 행해진 경

우 등이 나타난다.이와 같은 진휼행 을 구체 인 사례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

다.

(1)환곡(還穀)을 통한 진휼

제주지역에서 운 되는 환곡에 의해 자체 으로 진휼을 행하는 경우이다.조선

시 의 환곡은 빈한(貧寒)한 농민을 구제하고 농업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한 방

편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 다. 한 천견(天譴)에 응답하고 재해를 막는다는 정

치 이며 종교 인 의미와 함께 후에는 재정의 보충을 한 식리 (殖利的)역할

을 수행하기도 하 다.그러나 진휼을 목 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 던 제주지역의 환곡은 진휼창(賑恤倉)에서 운 되었는데,제주지역에 설치된

진휼창으로는 덕정 서쪽의 주진창(州賑倉),별방의 동진창(東賑倉),명월의 서

진창(西賑倉)과 정 과 정의 에 각각 한 곳을 포함하여 6곳에서 운 되었다.

한 진휼창의 성격을 가진 사창(司倉)이 진휼창과 더불어 운 되었는데,이곳에

는 호남에서 이 해온 을 비축해 두었다가 일부는 군량미로 사용하고,일부는

환곡의 기능을 가지면서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

었다.

이처럼 창(倉)에 장되었던 환곡을 이용하여 진휼한 사례는 이증(李增)의  남

사일록(南槎日 ) 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34) 상헌   남사 (南槎錄) 에 는 “ 에  돌  많   어  진  과하고, 또  가볍고 

건 해   개간하는 는 드시 우마(牛馬)  몰  는다.” 라고 하고 ,  주계 (濟州

啓錄) 에 는 “ 주도   가운 에는  마 고 염   곳  많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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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인년(庚寅年)과 신묘년(辛卯年)의 묵은 곡식과 동별창(東別倉)의 묵은 곡식을

아울러 합계 1만 7백여 석을 기근에 진휼하여 깨끗이 없애 처리하 고,35)

(나)이 속오(束伍)와 성정(成丁)으로 몹시 쇠약하여 폐인이 된 자들은 계(啓)를 하

여 이고 각각 양식 두 되 씩을 나 어 주니 합계 밭 63석 8말이었다.그

벌거벗은 자들을 골라 상으로 주다 남은 포목 가 반 필씩을 나 어 주니 합계 포목

15필이고, (營)에 축된 진휼(賑恤)피곡(皮穀)4석을 각각 한 말씩 나 어 주었

다.36)

(다)식후에 사창(司倉)에 나가 앉아 본목(本牧)의 회계에서 피직(皮稷)5백여 섬과

(營)에서 장한 겉보리 2백여 곡(斛)을 발부하여 굶주리는 백성 천여 명에서 나

어 진휼하 다.37)

제주지역에서는 우선 으로 제주지역 내에 설치된 진휼창과 사창(司倉)등에 흉

년을 비하여 장하 던 ·보리 등의 묵은 곡식,포목 등을 통해 쇠약하거나

벌거벗은 자들과 같은 기민들을 진휼하 다. 한 기민들을 효율 으로 구제하기

해 제주지역의 환곡(還穀)은 호(戶)마다 개걸(丐乞),우우심(尤尤甚),원우심(元

尤甚),우지차(又之次),원지차(元之次), 실(稍實)로 등 으로 나 어 진휼 시

등 순으로 백성들에게 분 될 수 있도록 리하 다.1등 과 2등 에 속하는

개걸호(丐乞戶)와 우우심호(尤尤甚戶)는 생계가 황 한 자이며 가장 빈궁한 자를

말한다.즉,하루의 끼니도 마련하지 못하여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들을 의

미하며 여기에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가장 우선 으로 진휼이 이루어졌

다.5등 과 6등 의 원지차호(元之次戶)와 실호(稍實戶)는 농사를 짓더라도 흉

년 에도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자들로 순환(巡還)38)에서도 제외되었다.다시

말하면,제주지역의 환곡은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은 환곡분 상에서 제

외시키고 있으며,흉년이 들었을 때 자체 으로 마련된 진휼곡으로써 개걸호부터

우선 으로 분 이 이루어졌다.

35)  , 수 역,  남사 (南槎日錄) , 주 원, 2001, 114쪽.

36)  책, 119쪽.

37)  책, 176쪽.

38) 주지역 곡 운  (戶)  상  하는 식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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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곡(移轉穀)을 통한 진휼

조선시 의 일반 인 진휼방식인 이 곡을 통한 진휼은 흉년이나 기근시 타

지역의 곡물을 운반해주는 경우이다.타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은 바다를 건 와

야 하는 어려움과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진휼곡(賑恤穀)을 운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 때문에 진휼곡은 부분 라도 지역의 곡

물이 운반되었던 경우가 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 제주지역에

진휼곡을 공 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라도 66건,경상도 13건,경기도 4건,충

청도 2건,황해도 2건으로 라도 지역에서 이 된 진휼곡이 월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 라도 지역에 나리포창과 같은 진휼청을 설치하여39)제주지역에

진휼이 용이하도록 정책 으로 이루어졌다.이러한 사례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제주의 세 읍이 태풍의 피해를 심하게 입어 기근의 참상이 다른 곳에 비해 특

히 심하 다.조정에서 라도로 하여 미조(米租)5천 석을 이 하여 구제 하고

각종 씨앗 1천 5백 석을 주었다.40)

(나)제주 목사(濟州牧使)홍 주(洪重周)가 장계(狀啓)하여 도 (島中)의 흉년 든 정

상을 아뢰고 곡물(穀物)을 얻기를 청하 는데,비국(備國)에서 복주(覆奏)하여,호남

(湖南)에 있는 강도미(江都米)3천 석(石)과 어 청(御營廳)의 호남 연해 군보미(軍

保米)3천 석을 각 진포(鎭浦)의 병선(兵船)을 징발하여 기일을 정하여 들여보내

고41)

(다) 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나리포(羅里浦)의 곡식 5천 곡(斛)을 제주(濟州)로 이

(移給)할 것을 청하니,임 이 윤허하 다.이는 본도(本島)에서 흉년이 들었음을

고하여 왔기 때문이었다.42)

39) 본  10-11쪽 (다)사료 참 . 

40)  실   18, 11  12월 27  경술 . ｢濟州三邑 告被風災 饑饉之慘 比他尤甚 朝廷令全羅道移轉米

租竝五千石以救之 且與種子各穀一千五百石｣.

41)  숙 실   58, 42  11월 17  계 . ｢濟州牧使洪重周 狀陳島中凶歉狀 乞得穀物 備局覆奏 請以湖

南所在江都米三千石 及御營廳湖南沿海軍保米三千石 調發各鎭浦兵船 刻期入送｣.

42)  실   59, 20  1월 4  . ｢領議政金在魯請移給羅里浦穀五千斛于濟州 上允之 以本島告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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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나),(다)의 사료에서는 제주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진휼곡을 보내주

는데 라도,호남 연해,나리포에서 제주지역으로 곡식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다 신속하게 진휼곡이 제주지역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제주지

역과 가장 근 한 라도 지역에서 곡물이송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에서 조처한

사례인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 인 진휼방식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

다.43)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는 이웃지역과의 교류가 용이하여 지역 으로 교환

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자체 인 진휼창의 곡식으로도 진휼이 가능하여 암행어사

(暗行御史) 는 감진어사(監賑御史)만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 으나44)제주지

역의 경우에는 흉년이 들면 제주 역에 기근이 생겨 자체 인 해결이 어려웠다.

 제주계록 에 나타난 목사 백희수(白希洙)의 장계를 보면,

개걸(丐乞)은 1천1백 54호,우우심(尤尤甚)은 5천 3백 1호,원우심(元尤甚)은 4천 4

백호,우지차(又之次)는 2천 2백호,원지차(元之次)는 2천 5십 7호, 실(稍實)은 3백

6십 3호가 됩니다.〔…〕먼 개걸로부터 우지차까지는 년 12월부터 시작하여 5월

에 한하여 15배순으로 차례로 골라 부치면,환곡(還穀)을 나 어 주지 않을 수 없는

자는 장정이 5만 6천 1백 4십 1구(口),약자는 2만 6천 3백 3십 4구가 되며,장정은

1일에 5홉,약자는 1일에 3홉씩 마련하면,소요될 환곡의 이 2만 2천 6백 5

십섬(石)이 됩니다.〔…〕 재 남아있는 실수(實數)는 7천 3백 5십 7섬인 바, 년

가을에 받아들일 조목이 1만 1천 9백 2십 8섬이므로,그 부족한 수량은 3천 3백 6십

5섬입니다.45)

也｣.

43)  실   4, 1  12월 10  . ｢次對 是歲四道饑 京畿觀察使權噵狀啓 以廣州等七邑當設賑 請

劃給本道營賑穀五千石 常賑牟三千石 江原監司金履素狀啓 以尤甚四邑當設賑 之次邑當救恤 請劃給別備穀五

千石 糴穀不敷 請許劃北關交濟穀三千石 忠州楊津可興兩倉租二千石 慶尙道觀察使李性源狀啓 以尤甚邑當設

賑 請許劃私賑備荒帖加等穀二萬石 又請知禮縣納布軍四百名 依彦陽例 移屬他邑 金烏山城糴穀 分劃附近善山

等三邑 原田結稅限三年免稅 軍布結錢竝蠲減 安東縣松項 浦項兩堤完築時 依辛亥庚申例 十五邑烟丁僧軍 限

三日赴役 洪忠道觀察使徐有隣狀啓 以尤甚二十邑當設賑 請許劃營賑穀二萬石 常賑穀二萬石 領議政金尙喆啓

請 京畿狀請許施 關東賑穀則許施 移轉則令本道推移取用 嶺南許施 而知禮軍布 不可全減 特許停退 湖西先劃

營賑穀二萬石 從之｣.

44)  실   7, 1  8월 16  신사 . ｢諫院【大司諫洪禹傳】申前啓 不允 又啓請別遣監賑御史於湖南 與

道臣 講究便宜 極意救活 上以別遣有弊 下別諭于暗行御史 使之兼管賑事｣.

45) 고창  ,  주계 (濟州啓錄)  귀포시고 람 역 1 , 귀포시, 1996, 14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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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2년(1851)10월에 제주지역의 창고에 장되어 있는 환곡의 수는 7,357섬

인 반면 환곡을 나 어줘야 하는 기민의 수는 장정과 약자를 합해서 82,475명으

로 환곡의 수가 기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이처럼 기민 수에 반

하여 환곡이 으로 부족했던 제주지역에서는 단순한 어사 견과 같은 타

지역의 사례는 큰 의미가 없었으며 앙에서 보내어주는 곡물에 의존도가 높았

다고 볼 수 있다. 한 기근과 함께 동반되는 여역(癘疫)등의 염병이 유행하

을 경우에도 이웃지역과의 교류나 약물생산의 방법을 이용한 자체 인 해결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앙에서 보내주는 곡물과 약물에 의존하여 진휼이 이루어

지기도 하 다.46)

(3)공물탕감(貢物蕩減)을 통한 진휼

진상품이나 공마와 같은 공물을 탕감시켜 으로써 진휼을 베푸는 경우이다.이

는 제주지역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사례인데,47)자연재해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거나,식량이 부족하고 공마나 진상품의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기

근이 들었을 경우,그 해의 공물을 바치지 말라고 하거나 반으로 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 다.

(가)제주에서 식년(式年)에 으 공납하는 말 5백 필이 이제 올라올 때인데,굶주린

백성을 시켜서 뒤져 붙잡아 오게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몰고 올 때에도 필시

일로(一路)에 폐단을 끼칠 것이니,잠시 올해에만 바치지 말게 하라.48)

(나)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황귀하(黃龜河)가 장계(狀啓)하여 회 복(灰全鰒)

을 해마다 진( 進)하는 어려움을 말하니,임 이 우선 감면하라고 특별히 명하고

이어서 본도(本島)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모두 3분의 2를 이라고 명하 다.49)

46)  숙 실   55, 40  8월 16  . ｢濟州牧使狀陳本島癘疫大熾 死亡五千餘名 以數百貼之藥 勢難

盡救 上命醫司 加送相當藥物｣.

47) 다 지역  경우 곡(移轉穀)  탕감해주는 경우는 나 주지역과 같  공  경감 또는 지시

켜주는 경우는 없었다. 

48)  실   19, 12  1월 23  해 . ｢濟州式年例貢馬五百匹 今當上來 而非徒役使飢民 搜捕爲難 驅

來之際 亦必貽弊於一路 姑令今年 勿來獻｣.

49)  숙 실   57, 42  5월 10  사 . ｢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言 灰全鰒連年封進之難 上命特爲姑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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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 이 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제주(濟州)의 공마(貢馬)와 진상하는 삭선

(朔膳)을 아울러 가을까지 반감하도록 명했는데,본주(本州)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

었다.50)

(라)본부에서 올리는 삭찬(朔饌)과 방물을 보릿가을 때까지 정지시키고 경사(京司)

가 납부하는 각종 노공(奴貢)의 당해년 몫도 함께 견감했으며 묵은 환자는 기한을

물리고 새 환자는 수효를 나 어 기한을 물렸다.51)

(가)의 사료를 보면 종 12년(1673)에 굶주린 백성들과 공마의 이송(移 )시

발생할 폐단을 염려하여 마(馬)의 공납을 일시정지 시켜 다는 내용의 진휼사례

이다.이는 종 11년(1672)에 노정목사가 지진으로 민가가 부서지고,태풍으로

기근의 참상이 심각함을 알리자 그에 한 진휼이 행하여진 것이다.(나)의 사료

는 숙종 42년(1717)별견어사 황귀하의 요청으로 진상품을 이도록 하고 있는

데,황귀하가 3차례의 장계를 통해 제주지역의 3년째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

이 죽어가고,진휼곡을 받아도 제주는 바다 밖에 있어 왕복하다보면 세월이 지나

속수무책으로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제주지역의 참상을 보

고하자 이와 같은 진휼이 행하여졌다.(다)의 사료는 조 22년(1746)에 제주어사

(濟州御史)한억증(韓 增)이 제주지역에 흉년이 들어 진곡(賑穀)이 부족함을 호

소하자 공마(貢馬)와 삭선(朔膳)을 반감하도록 명하고 있으며,(라)의 사료는 정

조 16년(1792)에 이철운목사가 심한 풍우(風雨)로 인해 곡식이 없고,농사의 참상

을 장계하자 삭찬(朔饌)과 방물(方物)을 정지시킴과 더불어 환자(還資)의 기한도

물려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물 진상을 정지시키거나 수량을 감시켜주고,노공

이나 환자의 기한을 물려주고 감해주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 던 것

은 지리 으로나 사회 으로 열악했던 제주지역에서 행해진 특별한 진휼사례라

할 수 있다.

仍命本島進上物種 竝減三分之二｣.

50)  실   63, 22  1월 25  진 . ｢上引見大臣 備堂 命停濟州貢馬 進上朔膳 幷限秋減半 因本州

凶荒也｣.

51)  실   36, 16  12월 1  . ｢本府所進朔饌方物 限麥秋停免 京司所納及各樣奴貢當年條 竝

蠲減 舊還停退 新還分數停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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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진휼

제주지역에서 실행된 진휼은 앞의 사례들과 같이 앙의 조정이나 지방 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개인소유의 재산이나 곡물을 기부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도운 경우도 있다.이러한 진휼사례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이철운(李喆運)의 장계를 이조·병조에 내리면서 이르기를,“진휼 정사가 완결되

었으니 백성의 일이 매우 다행스럽다.명월 만호(明月萬戶)고한록(高漢祿)이 5백 석

을 자원 납부하여 진휼을 도왔으니,이것이 어 섬 안의 잔약한 진장(鎭 )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극히 가상하다.제주도 안에서 임기가 찬 수령 자리에 이

사람을 단망으로 임명하라.”52)

(나)제주(濟州)의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

다고 목사가 보고하 다.상을 주려고 하자,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 상경

하여 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 다.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 양

식을 지 하게 하 다.53)

(다)“방 제주 목사(濟州牧使)백낙연(白 淵)의 장계를 보니,‘본도(本島)의 세 고

을을 진휼(賑恤)하는 정사가 이제 이미 끝났는데,명월 만호(明月萬戶)김응 (金應

銓)이 진휼에 보탠 미(田米)가 200석이고 만호(前萬戶)김기호(金基鎬)가 구제

에 보탠 미가 200석이니,마땅히 표창하는 은 (恩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 습니다.잔약한 진(鎭)의 창고가 비었을 때 이 게 진심으로 도와 것은 지극

히 가상한 일이니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두 진장(鎭

)은 모두 가자(加資)하도록 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54)

52)  실   37, 17  5월 22  계 . ｢下牧使李喆運狀啓于吏 兵曹曰 賑政告完 民事萬幸 明月萬戶高

漢祿之願納五百石補賑 是豈海外殘鎭將所能爲者哉 極爲可嘉 本牧地方滿瓜守令單付｣.

53)  실   45, 20  11월 25  병 .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

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54)  고 실   15, 15  2월 11  신 . ｢卽見濟州牧使白樂淵狀啓 則 本島三邑賑政 今已告畢 而明月萬

戶金應銓 補賑田米爲二百石 前萬戶金基鎬補賑田米爲二百石 當有褒嘉之典 爲辭矣 以若殘鎭薄廩 有此實心優

助 極庸嘉尙 不可無激勸之政 兩鎭將竝加資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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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사료는 정조 16년(1792)12월부터 시작한 진휼을 정조 17년(1793)5월에

끝마쳤는데 진휼과정에서 만호 고한록이 자진하여 자신의 곡식을 내놓아 백성들

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 으니 이를 치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나)의 사료는

정조 18년(1794)에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흉년과 기근이 5년 내내 이어져 진휼을

실시하 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남아있자,만덕이 자신

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구제하 다.이를 당시 이우 목사(李禹鉉牧使)가 조정에

보고하여 정조 20년(1796)에 만덕에게 상을 내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다)의

사료에서는 고종 15년(1878)2월부터 시작한 진휼을 이 때(동년 9월)에 모두 마

쳤는데 진휼과정에서 만호 김응 과 만호 김기호가 자신들의 미 각각 200

석을 보태어 도왔으므로 그들에게 가자(加資)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의 사료들은 목사의 장계를 통한 정부 차원에서의 진휼이 아닌 개인이 백

성을 해 곡식을 나라에 바쳐 진휼을 도운 자들에게 상계를 내린 사례들을 보

여주고 있다.즉,제주지역의 진휼은 부분 목사를 통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이루어졌지만 만호와 김만덕 등과 같이 개인이 백성들을 해 곡식을 헌납하여

진휼이 이루어지기도 하 으며, 한 조정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에 해 포상을

하여 으로써 이를 장려하고 백성들을 로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사재출원(私財出願)을 통해 진휼이 이루어진 경우와 더불어 휼

이나 공명첩 등을 발행하는 것으로 진휼을 행하기도 하 다.공명첩의 경우 정

부에서 명목 인 벼슬을 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주지역

의 경우 공명첩과 곡물을 바꾸어 진휼재원으로 사용하 다.55) 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 을 경우 부분 휼 (恤典)56)을 지 함으로써 진휼을 행한 사례

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사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가) 라도 제주(濟州)에서 선박(船舶)이 손되어 익사한 자가 60명이나 되었다.

목사(牧師)가 이 사실을 장문(狀聞)하니,휼 (恤典)을 베풀 것을 명하 다.57)

(나)제주도의 감귤(柑橘)공인(貢人)안만 (安萬赤)등 14인이 배가 복되어 물에

55)  숙 실   54, 39  9월 28  신 . ｢而又給空名帖一百張 上許之 命加給空名帖五十張｣.

56)  만 람(萬機要覽)  ｢凡民人之遇水火災者 過期未婚未葬者 及遘癘全沒未收瘞者 皆有恤典｣.

57)  실   30, 7  12월 6  미 . ｢全羅道濟州船破 渰死者爲六十人 牧使以聞 命施恤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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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죽었으므로,구휼하는 은 을 베풀도록 명하 다.58)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 특성 때문에 진상품을 비하거나 조정에 바치기

해서는 험한 바다를 건 야 했다.(가)의 사례의 경우 진상품을 운반하던 선박

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선박의 손으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자 휼 을 베풀도

록 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로 보아 진상품과 련된 선박이 아니라할지라도 수해

자가 발생했을 시 휼 을 통한 진휼이 행하여 졌음이 확인된다.(나)의 사례는

감귤을 진상품으로 바치기 해 운송하던 배가 복되어 익사자가 발생하자

은 을 베풀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심한 도나 폭풍으로 인해 도 에 배가

손되고,익사사가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났으며 이들에

한 진휼도 이루어져야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진휼사례와는 다르게 이런 경

우에는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아니었으므로 곡물을 나눠

주기 보다는 휼 을 지 함으로써 백성들을 고충을 덜어주고,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자 하 다.

58)  실   46, 13  11월 4  사 . ｢濟州貢柑人安萬赤等十四人 船敗渰死 命行恤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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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 탐라 하는 비

 비  과

 하는 비가

 는 

사 징

    (洪重徵)

사 재룡

    (具載龍)

사 허  

     (許 溟)

사 징

    (洪重徵)

사 재룡

    (具載龍)

사 허  

     (許 溟)

사 식

    (張寅植)

사 원

    (鄭岐源)

사 허  

     (許 溟)

사 식

    (張寅植)

사 동

    (尹久東)

사 수

   (白希洙)

사 헌수

   (梁憲洙)

사 동

    (尹久東)

사 수

    (白希洙)

사 원

    (李元八)

사 원

    (鄭岐源)

사 원

    (李元八)

사 원

    (鄭岐源)

사 원달

    (李源達)

사 헌수

   (梁憲洙)

사 원달

    (李源達)

사 헌수

    (梁憲洙)

비  

나 하는 

비가 없는 

사   경

    (趙  儆)

 한

    (韓有樞)

사   경

    (趙  儆)

-

   

    (金  緻)

사 신

    (申光翼)

사 상

    (李衡祥)

사 빈

    (李箕賓)

사 시동

    (尹蓍東)

사 필

    (鄭必寧)

 운

    (金興運)

 

    (金光鉉)

사 신

    (申光翼)

 우량

    (洪宇亮)

   식

    (李  湜)

사 시동

    (尹蓍東)

   

    (盧  錠)

 업

    (金英業)

 만지

    (李萬枝)

사 원

    (李源祚)

 진남

    (崔鎭南)

 강재

    (姜在毅)

Ⅲ.제주지역 진휼비의 실태

제주지역에 실시되었던 진휼사례의 일부는 비석으로 남아 재까지도 해져

오고 있다.진휼비에는 사료에 나타난 진휼사례가 압축 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진휼사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재 남아있는 진휼비의 실태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사례를 보다 구

체 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입비에 한 구체 인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 입비(立碑)되었다

는 인물의 기록은  탐라 풍안(耽羅觀風案) 과  탐라기년(耽羅紀年) 에 남아있다.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과 존하는 비의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입비 기록 존하는 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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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

    (李玄功)

사 채동건

    (蔡東健)

 태

    (李泰顯)

사 헌

    (任憲大)

사 허  

    (許  瑬)

수 창수

    (金昌洙)

비  

없 나 하는 

비가 는 

- -

어사 귀하

    (黃龜河)

 

    (金基洪)

 만

    (金萬德)

사 낙연

    (白樂淵)

사 심

   (沈英錫)

 상순

    (宋祥淳)

감 상

    (朴尙律)

감 강재

    (康在五)

사 한

   (韓應浩)

 고경

    (高景晙)

감 신상

    (愼尙欽)

사 심원택

    (沈遠澤)

감 강 진

    (康履鎭)

사 규원

    (李奎遠)

감 강우진

    (康祐鎭)

통  우

    (金膺友)

사 순

    (趙羲純)

참  

    (李奇善)

자료: 탐라 풍안 , 탐라기년 참조.

 탐라 풍안 에는 32명의 인물에 한 입비의 기록이 있으며  탐라기년 에는

8명의 인물에 해 입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그러나 존하는 비의 인물은 28

명으로 사료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사료의 기록과 일치하는 10명을 제외

한 18명은 사료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다.이러한 상이 나타난

요인에는 3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우선,사료에는 입비되었다는 기록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이유에서 비가 세워

졌는지 해지고 있지 않다.59) 탐라기년 에는  탐라 풍안 에서의 기록보다 비

교 구체 으로 입비에 한 기록이 해지고 있지만 비문의 내용과 몇 개의

비가 건립되었는지에 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료에 입비되었다고

나타난 인물의 비가 어떤 종류의 비인지,각 몇 기의 비가 건립되었는지 정확하

지 않다.그에 반해 존하는 비는 필자가 존하는 기념비 비문과 사료를 비

59)  탐라 (耽羅觀風案 에는 한  ｢盧錠 辛卯七月到任癸巳八月逓去立碑｣라 하여 비에 한 든 

  과 한 날짜, 퇴 한 날짜  한 후 비(立碑)라고만 어 ,  탐라

(耽羅紀年) 에 는  들어 ｢牧使趙儆 政善 斂薄 民追思立碑｣라 하여 비  연  간략  언 하고 

비(立碑)라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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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진휼과 련 있는 비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에 표 인 가 목사 채동건과 정필녕 등의 경우이다.그들은

사료에 입비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들의 선정을 추모하고자 비가 세워졌을

뿐 진휼을 행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존하는 비에서 제외하 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의 사료에서 입비의 사실이 확인되고,이 외의 사료에서

도 진휼행 이 기록되어 있으나 존하는 비가 없는 경우이다.이 경우에는 시간

이 흐름에 따라 화가 진행되면서 손되거나 행방이 묘연하여 확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표 인 사례로 목사 허류와 윤

시동 등의 경우로 그들의 진휼행 과 입비사실이 사료에서 확인되지만 존하는

비가 없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요인으로는  탐라 풍안 이나  탐라기년 에는 입비되었다는 기록이 없

으나,실제로 비가 존재하고 그와 련하여 진휼행 이 사료에 나타나는 경우이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 비가 존재하고,진휼 사실도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

기 때문에 존하는 비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 표 인 가 별견어사 황귀하

와 목사 조희순,백낙연 등의 경우인데,이들은  조선왕조실록 이나  탐라지  등

의 다양한 사료에서 그들의 행한 진휼사례가 여러 차례 언 되지만 입비되었다

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그러나 존하는 비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비가 확

인되어 조사범 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입비의 사료 기록과 재 확인된 비 사이에 다소 차이

가 나타나지만 재까지 조사된 자료를60)바탕으로 존하는 비석 진휼비 76

기를61)시기·지역·인명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실태를 알아보고 비의 건립주체에

해도 살펴보겠다.여기서 진휼비라는 명칭은 진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비

석을 의미하며,비명이 아닌 비문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 다. 한 비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의 제액에 나타난 인물을 심으로 그가 행한 진휼행 을

살펴보았다.진휼은 시 으로 꾸 히 행하여지고 있으나 왕이 바 면서 진휼

방법 등의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왕 별로 진휼비의 분포실

60)  주시 비 람 ,  주  비 람 ,  우리고  비 들 ,  남 주   포지도 ,  주

  포지도 ,  주시  포지도  참 함.

61) 진 비  과 비  본고 68쪽 1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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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1674

~1720)

경

(1720

~1724)

(1724

~1776)

(1776

~1800)

순

(1800

~1834)

헌

(1834

~1849)

철

(1849

~1863)

고

(1863

~1907)

순

(1908

~1910)

타63)

(시

미상)

합계

진 비 

수
- 2 1 - 11 5 13 21 1 22 76

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진휼비의 시기별 추이

진휼비는 진휼사례와 별도로 일정시기에 격히 증가하 다.즉,진휼이 이루

어진 시 과 동일하게 기념비가 건립되지 아니하고 사회 ·시기 향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진휼사례의 시기와 진휼비의 분포시기를 비교분석

하고,진휼비 건립에 미친 사회 향에 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 3>왕 별 진휼비 분포실태62)

자료: 제주시 비석일람 , 북제주군 비석총람 , 우리고장의 비석들 , 남제주군 문화유 분포지

도 , 북제주군 문화유 분포지도 , 제주시 문화유 분포지도 참조.

의 <표 3>을 보면,경종 2기, 조 1기,순조 11기,헌종 5기,철종

13기,고종 21기,순종 1기로 시 미상의 비를 제외한 54기의 진휼비의

약 95%이상이 순조 이후에 건립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이에 반해 진휼

련 사례들은 숙종 24건,경종 3건, 조 42건,정조 15건,순조 4건,

헌종 1건,철종 1건,고종 21건으로64)17·18세기 즉,숙종· 조 에 진휼이

많이 이루어졌다.이와 더불어 ·정조 에는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

운 제주백성을 로하기 해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리거나 유사(慰諭使)를

견하기도 하 다.65)

62)  지는 사료에 나타난 진   사는 16건   지만 그 시  진 비는 

재 하나도 남 지  에  생략하 다. 

63) 비가 마 어 지 거나 어 지  경우 다.

64)  실  ,  비변사등  ,  승 원  ,    등  참 하여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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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에 내려진 윤음은 그에 한 자세한 내용이 해지지는 않지만 가뭄으

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윤음을 지어 내렸고,나리창과 연읍의 곡식

을 이 하면서 윤음을 지어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이와 더불어 정조 에는 흉년

과 기근으로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을 해 이 곡을 보내고 공마·방물 등 자

과 자궁에 바치는 것을 경감시켜 다는 내용의 윤음을 통해 제주민들을 로하

다. 한 윤음과 함께 어사를 보내어 제주민들의 기근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사례도 확인된다.이처럼 숙종 부터 정조 까지는 가장 일반

인 진휼방법이었던 곡물지원을 통한 진휼과 그 외에 윤음이나 어사 견 등을 통

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휼이 행하여진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진휼건수와 비하여 진휼비는 1기도 건립되지 않았다.그에 반해 순조 이후에

는 평균 2배 이상의 진휼비가 건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가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후천 인 향

도 있겠지만 당시의 사회 분 기와 배경도 큰 향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진

다.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진휼은 목사 등의 료에 의해 이루어진 진휼이 133건,

개인이 재산을 기부하여 진휼한 경우가 8건으로 90%이상이 료들에 의해 즉,

조정의 도움으로 진휼이 이루어졌다.따라서 진휼비에는 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하고,추모하는 선정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시 에는  명률(大明律) 의 ｢견임 자입비(見任官自立碑)｣조항에

따라 함부로 선정비를 세울 수 없었다. 수교집록(受敎輯 ) 에서는 수령이 비를

세우는 것을 엄 하고,어긴 자에 해서는 직을 빼앗고 이를 조사하여 벌한다

고 말한다.66)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碑)가 건립되기도 하 으나,임진왜란

이후부터 본격 으로 비의 건립이 문란해지기 시작하는데 왕권의 의지와 지령

에 따라 조 씩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후기 선정비의 건립추이는 보통 3기로 나눠지는데 제 1기는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부터 종 까지로 본격 인 선정비 건립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지

령이 내려지는 등 건립추이가 일정하지 않은 시기이다.67)제 2기는 왕권이 강화

65) 주에 내 진   2건,  3건   5건  , 는 주  는 곡 과 함

께 달 거나 진  해 특별  견 는 어사  통해 내 다.

66)  수 집 (受敎輯錄)  刑典 禁制 ｢守令立碑者禁斷 犯者 交代官査出治罪 康熙壬寅承傳｣.

67) 채 수는 그  에  경 지역  경우 후 에 건립   1102  에  시 에 건립  비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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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는 숙종 부터 ·정조 까지로 보며,이 시기에는 왕권 강화에 힘입

어 선정비에 한 지령 조처와 훼철을 단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제 3기는 세

도정치로 왕권이 격히 약해지고, 앙 정부의 지방 에 한 통제권을 상실한

순조 이후의 조선말기 시 이다.이 시기에는 국 모든 지역에서 지 고하를

막론하고 선정비가 세워졌다.68)특히,이 시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비를 세

우는 기이한 상까지 발생하 다.69)

이러한 시 상황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진휼비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주지역의 진휼은 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제주에

견된 어사 는 목사 등의 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분 목사의 장계와 구

황어사 등의 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러한 측면에서 선정비건립이 엄격히

지되었던 정조 까지는 진휼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의 건립이

자유롭지 않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정조 이후부터는 앙 지배력

약화 등의 사회 분 기에 따라 선정비건립에 한 제재가 와해되어가면서 올

바른 진휼정책이 시행된 후 백성들은 비교 자유롭게 기념비를 세웠고,이러한

이유로 부분의 진휼비가 이 시기에 많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2.진휼비의 삼읍별 분포

진휼비는 제주 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에 치 하여 건립되었

다.진휼사례에는 지역별로 행하여진 진휼의 양과 실태가 자세하게 나타나있지

않아 비교분석이 힘들지만 당시의 여러 상황을 통해 이에 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우선,진휼비를 옛 제주의 행정단 인 제주목· 정 ·정의 인 삼읍으로

나 어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남 다고 말하 다. 그러나 주지역  경우 1  비도 남 지 다.

68) 채 수, ｢ 시  비 건립과 과 시 별 -경 지역  심 -｣, 남 학  사학 , 

2009, 24쪽.

69) 한, ｢  후  수  비  - ·죽산·과천  사  심 -｣  한 사학보 26 , 

2007,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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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

(1674

~1720)

경

(1720

~1724)

(1724

~1776)

(1776

~1800)

순

(1800

~1834)

헌

(1834

~1849)

철

(1849

~1863)

고

(1863

~1907)

순

(1908

~1910)

타

(시

미상)

합계

주 - - 1 - 9 5 9 17 - 24 65

- - - - 1 - 2 2 - - 5

- 2 - - 1 - 1 1 1 - 6

        재해

지역
해(風害) 수해(水害) 한해(旱害) 합계

주 25 18 9 52

22 14 11 47

21 14 8 43

<표 4>삼읍별 진휼비 분포실태

자료: 제주시 비석일람 , 북제주군 비석총람 , 우리고장의 비석들 , 남제주군 문화유 분포지

도 , 북제주군 문화유 분포지도 , 제주시 문화유 분포지도 참조.

제주목 지역에는 고종 에 세워진 17기의 비를 비롯하여 조․순조․헌종․

철종과 시 미상의 비가 총 65기 남아있으며, 정 지역에는 순조․철종․고종

의 비가 총 5기,정의 에는 경종․순조․철종․고종․순종 의 비인 총 6기의

비가 재 남아서 해지고 있다.즉, 체 진휼비의 약 85%가 제주목에 건립되

어 남아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해서는 환경

요인과 인구·경작지면 등과 같은 행정 요인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제주지역에 발생한 자연재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제주목이 52건,

정 이 47건,정의 이 43건이다. 한 자연재해를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한해(旱

害)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목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가 가장 많다.

<표 5>17-19세기 삼읍별 자연재해 발생 횟수

자료: 조선왕조실록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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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5>를 보면 제주목의 경우 풍해가 25건,수해가 18건,한해가 9건이

발생하 다. 정 에서는 풍해 22건,수해 14건,한해 11건으로 제주목과 비교하

여 한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 자연재해가 덜 하 다. 한 정의 의 경우

는 풍해 21건,수해 14건,한해 8건으로 제주목, 정 과 비교하여 자연재해가

덜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당시 사회 ·행정 으로 제주지역의 심지역

이 던 제주목에 발생했던 빈번한 자연재해는 백성들은 물론 료들에게까지 직

인 향을 미쳤고,재해로 인해 받는 실질 인 피해규모도 컸을 것이라 여겨

진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에는 역사가 오랜 마을을 심으로 지 가 높은 료나

마을과 련된 선비들의 치 을 기념하는 비를 건립하여 비석거리70)가 형성되었

다.그런데 제주에 부임하는 목사나 어사와 같은 료들은 제주목의 포구를 통해

왕래하 기 때문에 상 으로 포구를 심으로 비가 세워졌으며,이로 인해 제

주목에 진휼비가 집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제주목에 건립되

어 있는 부분의 비가 해안을 심으로 포구나 인구가 많고 왕래가 잦은 곳에

비석거리가 형성되어 목사와 련된 비가 집 되어 있다.그에 반해 정 이나

정의 에 건립되어 있는 비는 3기 이상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할지역

을 다스리던 감의 치 을 기리는 비가 부분이다.이는 제주목의 경우와 달리

료들의 왕래가 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제주목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왕래의 횟수도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상 으로 비석을 세우는 것에 한 인식

이 었다고 볼 수 있겠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목에 건립된 비가 월등히 많

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환경 요인과 더불어 행정 인 요인에서도 제주목에 진휼비가 집

되는데 미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우선,제주지역에 진휼이 행하여질 경우

진휼 상자에 1순 로 들어가는 80세 이상의 노인수를 비교해보면 제주목의 경

우 209명,정의 22명, 정 12명으로71)제주목의 노인수가 제주지역 노인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 으로 많으며,그들을 우선 으로 진휼하기 해서는

70) 료들  나  리  해 지역 들   래가 많  곳에 비, 비 등

 웠는   같  비  많  워  는 곳  비 거리라 한다.

71) 상,  탐라순 도(耽羅巡歷圖)  ｢ 주 ｣ ｢ ｣ ｢ ｣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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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 과 비교하여 상 으로 많은 양의 진휼이 행하여졌을 것이라 여겨

진다.

한 환곡운 에서 나타나는 폐단도 제주목에 진휼비가 집 되는 데에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본래 환곡은 빈농의 구휼을 해 마련되었으나 환곡을 분

할 때 발생하는 모곡(耗穀)을 앙 청의 재정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지방 청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해 환곡을 창설하기도

했다.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자연재해로 인한 잦은 흉년과 같은

제주지역이 갖는 특유의 환경으로 인해 환곡의 곡물확보 조차 힘들어 진휼이 시

한 경우가 부분이었다.72)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 과정에서 유고곡(留

庫穀)의 비율은 변하지 않고,곡물 납부는 꾸 히 백성들에게 가 되는 폐단이

나타났다.73)

이와 더불어 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장부 속의 결수와 실제의 결수와 큰

차이가 9,000결 이상이었으며,이 외에도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세 을 부

여하는 경우가 많아74)세 을 내는데 백성들의 고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특

히,제주목은 그 차이가 약 4,000결, 정 은 2,000결,정의 은 3,000결정도로

제주목의 폐단이 상 으로 심하 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자연 ·제도 으로 어려움과 폐단이 상 으로 많았던 제주목 지역에

서 올바른 환곡의 운 ,진휼곡과 이 곡의 분 등 목사가 백성들을 해 실시

한 진휼정책들은 직·간 으로 그들의 생활에 큰 향을 미쳤으며,그러한 결과

가 진휼비 속에 내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72) 진 , ｢18,19  주  수취 도  특징｣  탐라  24 , 주 학  탐라 연 , 2004, 

60-62쪽.

73) 진 ,  , 61-63쪽.

74) ,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  運營實態-濟州  <事例>  심 -｣  탐라  16 , 주 학

 탐라 연 , 1996, 9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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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건립사 77)
진 비 

건립수

귀하

(黃龜河)

숙  42 (1716)1월~

숙  42 (1716)12월
곡탕감과 곡 청 2

징

(洪重徵)

 14 (1738)10월~

 15 (1739)9월
곡  통한 진 1

허

(許溟)

순  14 (1814)4월~

순  15 (1815)5월
수 (水稅)폐지, 비 (自備錢)  통한 진 1

동

(尹久東)

순  15 (1815)5월~

순  17 (1817)10월
곡 청, 공피  마 10

원

(李元八)

순  22 (1822)1월~

순  24 (1824)1월
신  공 미(供星米)  내  진 함 1

심

(沈英錫)

순  26 (1826)6월~

순  27 (1827)8월
도민  징납 (徵納物)  감 해 2

한

(韓應浩)

순  32 (1832)2월~

순  34 (1834)7월

감  하고, 곡  미리 비하여 

근에 처하도  함.
1

원달

(李源達)

헌  3 (1837) 11월~

헌  5 (1839)3월
평역미 감 4

재룡

(具載龍)

헌  5 (1839)3월~

헌  7 (1841) 3월

역· · 곡  폐단  막 , 늠  하여 

진 , 수 과  폐지
7

식

(張寅植)

헌  14 (1848)3월~

철  1 (1850)6월
곡량  여 , 수  폐지, 미 6

3.진휼비의 인명별 실태

조선후기에 제주지역에 부임한 목사는 총 197명이었고,그 외에 10여명의 진휼

어사가 견되었다.75) 한 료와 평민을 포함하여 진휼행 에 의해 기념비가

건립되고, 재까지 남아있는 인물은 28명이다.76)이를 신분별로 분류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목사 어사

<표 6>목사 어사의 진휼비 분포실태

75)  실  ,  탐라지  참 하여 사함.

신 사 별견어사 감 참 평민

진 비 수 62 2 5 5 1 1

76) 신 별 진 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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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白希洙)

철  2 (1851)7월~

철  4 (1853)12월
곡 청  통한 진 6

원

(鄭岐源)

철  14 (1863)1월~

고  1 (1864)3월
평역미 감 6

헌수

(梁憲洙)

고  1 (1864)3월~

고  3 (1866)8월

곡탕감과 곡 청, 훈민편 술  통해 

폐습  , 마
5

순

(趙羲純)

고  5 (1868)10월~

고  9 (1872)5월
곡탕감과 곡 청 3

낙연

(白樂淵)

고  14 (1877)1월~

고  18 (1881)5월
곡탕감과 곡 청 7

심원택

(沈遠澤)

고  23 (1886)5월~

고  25 (1888)7월
공마(貢馬)  (頒給) , 마 1

규원

(李奎遠)

고  28 (1891)9월~

고  31 (1894)9월
(舊還) 지, 곡  통한 진 1

자료: 제주시 비석일람 , 북제주군 비석총람 , 우리고장의 비석들 , 남제주군 문화유 분포지

도 , 북제주군 문화유 분포지도 , 제주시 문화유 분포지도 참조.

우선,목사와 별견어사 등 앙에서 견된 인물 총 17명의 진휼비 64기가 남

아있다. 부분 각 인물마다 1기의 비가 남아있지만 별견어사 황귀하 진휼비 2기

를 비롯하여 윤구동 10기,심 석 2기,이원달 4기,구재룡 7기,장인식 6기,백희

수 6기,정기원 6기,양헌수 5기,조희순 3기,백낙연 7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재 제주지역에 존하는 진휼비의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앙으

로부터의 곡물지원 등 제주지역의 진휼에 목사와 앙에서 견된 어사들이 큰

역할을 하 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가) 도(絶島)는 육지(陸地)와 달라서 곡식을 옮기는 외에는 구활(救活)할 계책이

없다.온 섬의 백성이 모두 나의 자(赤子)인데,어 차마 그들이 죽는 것을 서서

보면서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무슨 곡식이거나 더 잇따라 들여보내어

우리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 쇠약하고 수척하는 근심이 없도록 하라.78)

(나)궁벽한 바다 외딴 섬은 육지와 아주 다르니,만약 곡식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

게 구제해 살리겠는가.더군다나 굶주린 백성들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학철(涸

77)  실  ,  탐라지 본 ,  주계  ,  보탐라지 ,  탐라   참 함.

78)  숙 실   54, 숙  39  9월 28  신 . ｢絶島異於陸地 移粟之外 救活無策 一島之民 皆吾赤子 何

忍立視其死而不思拯濟之道乎 某樣穀 更爲連續入送 使我無辜之民 得免捐瘠之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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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 건립사 82)
진 비 

건립수

상

(朴尙律) 감

순  27 (1827)2월~

순  29 (1829)8월
비(自備)  통한 진 1

신상

(愼尙欽) 감

헌  5 (1839)8월~

헌  8 (1842)3월
곡운  , 비(自備)  통한 진 1

轍)속의 물고기가 물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겠는가.79)

(다)제주(濟州)는 먼 바다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식량은 단지 조정의

구획(區劃)에만 달려 있을 뿐이다.80)

(가)와 (나)는 숙종 39년(1713)의,(다)는 조 8년(1732)의 사료로써 제주지역

이 육지부와 다르게 섬이기 때문에 곡식을 옮기는 것 외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

으며,백성들의 식량도 조정에서 보낸 곡식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즉,

기근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조정에서 극 으로 백성을 해 진

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홀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다.따라서 자연재해나 기근이 닥쳤을 때 이웃지역의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

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내에 비축해놓은 곡양도 어81)의지할 곳이라고

는 앙정부 밖에 없었다.그리고 앙정부와 제주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제

주에 견된 료들이 유일하 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은 부분 제

주목사들이 올린 장계에 의해 행하여졌으며, 앙정부가 진휼을 해 특별히

견한 어사들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2)기타 료

<표 7>기타 료의 진휼비 실태

79)  숙 실   54, 숙  39  10월 4  . ｢窮溟絶島 殊異陸地 若不移粟 何以濟活 況饑民之望哺 不

啻轍鮒之待水｣.

80)  실   32,  8  12월 12  . ｢濟州處於極海 民之仰哺 只在於朝廷之區劃｣.

81) 상,  탐라 계 (耽羅狀啓抄)  ｢官有支堪之勢然後民無被侵之端是白去乙本島田結雖至三千賦稅規例與陸

地大異一年所捧其數尠大同亦極零星若以一年內官廳所入訖則田稅大同屯租不滿於四百餘石叱分不喩｣.

82)   실  ,  탐라지 본 ,  주계  ,  보탐라지 ,  탐라   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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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진

(康履鎭) 감

철  13 (1862)8월~

고  2 (1865)3월
곡운  , 비(自備)  통한 진 1

강우진

(康祐鎭) 감

고  4 (1867)8월~

고  5 (1867)5월
비(自備)  통한 진 1

(金基洪)

주 고  8 (1871)12월~

고  11 (1874)5월
비(自備)  통한 진 1

상순

(宋祥淳)

주 고  16 (1879)2월~

고  17 (1880)10월
생우 (牲牛錢) 마 2

강재

(康在五) 감

고  17 (1880)9월~

고  19 (1882)5월
곡운  1

고경

(高景晙)

주 고  20 (1883)3월~

고  22 (1885)4월
비(自備)  내  곡  감하여 1

우

(金膺友)

주 고  29 (1892)9월~

고  30 (1893)11월
사가 고 곡운 에 폐단  없 1

(李奇善)
참

순  원 (1907)3월~

순  1 (1908)4월
 마 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1

자료: 제주시 비석일람 , 북제주군 비석총람 , 우리고장의 비석들 , 남제주군 문화유 분포지

도 , 북제주군 문화유 분포지도 , 제주시 문화유 분포지도 참조.

제주 인 송상순의 진휼비 2기와 김기홍,고경 ,김응우의 비를 포함하여

감 5명,참 1명에 한 진휼비 11기가 남아있다.이들은 제주목과 정의· 정

의 · 감으로 제주목사의 에서 각 지방을 할하고 리하 다. 한 목

사와 비교하여 직 인 조정과의 연결이 어려웠고,각 할지역의 상황을 목사

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따라서 이들은 목사의 진휼사례와 달리 녹

등 자신의 재산 일부를 이용하여 자신의 할지역에 진휼을 행한 사례들이 부

분이며,그들의 진휼행 도 앙에 보고된 사례보다 각 지역별로 남아있는 경우

가 많다.이에 따른 진휼비도 한 인물이 여러 기의 비를 갖고 있거나 여러 지역

에 분포되어있는 목사의 경우와 다르게 그들의 할 지역이었던 곳에 한 기씩

세워져 그들의 진휼행 을 하고 있다.

3)평민

일반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기근해결을 해 진휼을 행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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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이 유일하다.김만덕은 정조 의 여성 상인으로써 평민의 신분으로 백성들

에게 진휼을 행하고,비로 남아 해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그녀는 조선시

의 유교사회 속에서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객주를 운 하면서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 막 한 부를 이루었다.그리고 이

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선가의 면모도 보인다.

정조 14년(1790)부터 정조 18년(1794)까지 5년 동안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제주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조정에서 보낸 구호곡이 풍랑에 침몰하여

제주사회는 망에 빠져있었다.이때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육지의

500석을 구입하 고,이를 가로 보내어 백성들에게 진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 다.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이우 목사를 통하여 조정에 알려졌고,명 직이

었지만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벼슬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은 섬을 떠날 수 없다는 법을 무시하고 강산 여행이라는 소

원을 통해 그의 업 을 치하(致賀)받았다.

이처럼 당시 사회의 고정 념과 사회 습을 깨고 여성이 상인으로 활약했

다는 도 특별한 사례이지만,그를 통해 얻은 재산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진휼했

다는 은 역사 속에서 매우 보기 드믄 경우이다. 한 앞장에서 말한 자신의 재

산을 기부하여 진휼을 도운 목사 는 만호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양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신을 아끼지 않고 기민들을 도왔다는 에서 그녀의 진

휼사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료들이 행한

진휼사례의 성격과 달리 정부의 도움 없이 평민의 신분에서 재산을 기부하여 진

휼을 행한 유일한 사례이며,이러한 진휼행 이 비문에 그 로 새겨져 해지고

있다는 에서 김만덕이 하는 진휼사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진휼비의 건립주체

앞에서 여러 기 으로 나 어 진휼비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비가 여러 기 세워져있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2기 이상 진휼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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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인물을 보면 황귀하,윤구동,심 석,이원달,구재룡,장인식,백희수,정기

원,양헌수,조희순,송상순,백낙연 등이 있다. 부분 1기의 비가 남아있는 반

면,그들의 비가 여러 기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진휼행 이 백성들에게 잘

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앞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의 진휼행 들이 사료에 나타나고 있지만

송상순과 이원달,정기원의 경우에는 생우 을 마련하거나 평역미를 감하여

진휼행 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료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각각 2기,4기,5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재 남아있는 그들

의 비문도 동시 에 건립된 다른 비와 비교하여 손과 마모의 정도가 심하여

내용을 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다소 거짓이 포함되어 훗날 백성들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보인다.다시 말해,사료에 입비에 한 기록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에 한 구체 인 요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진

휼이 백성들에게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이나 백성들을

회유하여 건립된 것이라 여겨진다.83)조선시 에는 기념비를 건립하는 자체가 가

렴주구 혹은 향리들의 모리수단이 된다거나 수령들이 향소와 아 에 뇌물을 주

고 유애비(遺愛碑)를 세우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84)즉,자신의 명 와 치 을 과

시하기 해 거짓으로 비를 세우기도 하 는데 송상순,이원달,정기원의 경우

그들의 진휼행 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를 건립함에 있어 일정부분의 폐단과 허구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풍습 속에서 비 건립의 주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

휼비 안에서도 건립주체를 따져볼 수 있다.일반 으로 비를 세우는 경로는 백성

들이 자발 으로 세우거나 이·향임들 주도하에 는 수령 본인 스스로 세우는

방법으로 행해졌다.특히,조선후기 비의 건립은 이 세 가지 경우 이·향임과

수령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 다.85)조사되어진 진휼비의 비문

83) ,  연행 (燕行錄)  숙  38 (1712) 12월 23 . ｢또 縣邑   근에는 거사비가 많  니, 

 지역에도 첨하는 습  다.｣

84) 한, ｢  후  수  비  - ·죽산·과천  사  심 -｣  한 사학보 26 , 

2007, 172쪽.

85) 채 수, ｢ 시  비 건립과 과 시 별 -경 지역  심 -｣, 남 학  사학 , 

2009,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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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단
리(里) (面) 마 공동

건

립

주

체

청(廣淸) 1 당(日龍塘) 1 엄 (嚴莊) 1
도삼도

(二徒三徒)
1

도 (道老) 2 삼도(三徒) 1 주 (州左) 2
산 사리

(山村四里)
1

산(臥山) 2 상귀(上貴) 1 (西中) 1
과신평 락

(日果新平永樂)
1

월(明月) 1 창천(倉川) 1 월(涯月) 2
산신 래

(大屹臥山新村臥屹橋來)
1

신 (新村) 2 별도(別刀) 2 우(中右) 1
라 독 도삼도 등

(吾羅大獨二徒三徒吾等)
1

엄 (嚴莊) 1 월(明月) 1 산(善屹臥山) 1

을86)살펴보면 부분의 비에는 건립주체가 언 되지 않는다.그러나 비문에서

건립주체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일부 비의 후면이나 좌·우면 비문에는 건립 장

소가 언 된 것이 있다.필자가 조사한 76기의 비 29기의 비에 건립 장소가

기록되어 있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진휼비의 건립 장소

부분 리(里)단 로 기록되어 있거나 여러 마을이름이 있는 것도 있다.

이는 리민(里民) 는 여러 마을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비를 세워 비문에 마을이

름을 남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인 로 백낙연 목사의 경우,총 7

기의 비 6기의 비문에 건립된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명월리(明月里)｣,｢신

리(新村里)｣라 하여 리 단 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주좌면(州左面)｣이

라 하여 면 단 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산 사리(山村四里)｣라

하여 인근 마을을 통틀어서 기록한 경우도 보인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해

당 마을 주민들이 비를 세운다는 뜻에서 기록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명만 남아있거나 그들의 치 을 담는 비문과 건립날짜만을 기록

하고 있는 비도 많이 존재한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립주체를 뚜렷이 알 수 없

기 때문에 비가 건립된 경우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의 경우와 같이 백성들이 비를 세웠으나 그들의 행 만을 기록한 경우

86) 본고 68쪽 1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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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다.비의 건립 시 비문에 한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따

라서 경비나 작업과정 등의 여러 여건에 의해 비명만 기록하거나 비명과 건립일

자만 기록하는 경우도 허다하 다.따라서 의 사례와 같이 백성들이 건립하

지만 건립주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후임 료가 건립주체가 될 수 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부임해온 료가 이 에 활동하 던 료의 치 을 치켜세워주고자 건립한 것이

다.건립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의 치가 비석거리 즉,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내보이기 해 건립된 비는 료나 아의 주도하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다소 특별한 사례로 집안에서 행 을 기리는 비를 세우는 경우이

다.제주지역의 경우 표 으로 김만덕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그녀의 비문

에도 건립주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묘비(墓碑)라는 을 가만하여 볼 때

그녀의 집안에서 그녀의 치 을 후 까지 기리고자 비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

다.당시 여성이 묘비를 갖는 사례도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비문에도 그녀의 생

애와 행 을 분명히 그리고 있다.그러나 건립일자만 나타날 뿐 건립주체는 나타

나지 않으며,비의 건립시기도 순조 12년(1812)으로 그녀가 활동한 시기보다 훨

씬 이후에 건립되어진 것으로 보아 그녀의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건립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비는 건립경로에 해 다양한 경우로 생각

해 볼 수 있는데,백성이 건립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아에

서 는 수령이 주체가 되어 건립하 다거나 당시 사회 풍습에 따라 료 스

스로 비를 세웠다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와 같은 경

우에는 다양한 문헌 기록을 통해 그들의 행 을 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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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지역 진휼비의 내용 분석

진휼비는 선정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진휼비의 건립특징을87)고려해 볼 때,

면에는 제액(題額)과 찬시(讚詩),후면에는 설립경 와 날짜가 새겨져 있다.그러

나 이러한 구성은 건립여건에 따라 달라졌으며,비의 제액과 건립날짜만 새긴 경

우도 많았다.따라서 비의 제액만 해지고 있는 비도 허다하며 비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구체 인 진휼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비문들이 있다.이 경우에는 비문

만을 가지고 제주지역에 행해진 진휼사례를 분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그래

서 비문이 남아있는 경우 비문을 심으로 내용을 분석하되 비문이 나타나지 않

는 경우에는 비에서 기리고 있는 인물이 행한 진휼사실과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

겠다. 한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진휼비는 순조 이후에 집 되어 나타났고,

재까지 해지고 있다.따라서 순조 이후의 진휼사례에 을 맞추어 분석

하고자 하며,분석을 함에 있어서 진휼내용이 비슷한 사례들로 분류하여 분석하

고,본문에 언 되지 않은 인물들의 진휼행 은 부록에 있는 비문으로 신하고

자 한다.

1.이 곡 환곡탕감

숙종 에 진휼을 해 특별히 견되어진 별견어사 황귀하(黃龜河)의 경우를

살펴보겠다.그는 숙종 42년(1716)1월 5일에 제주별견어사로 차출되어88) 앙에

진휼을 요청한 사례는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되어진다.

(가)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황귀하(黃龜河)가 청 (請 )하여 말하기를,“제

87) 비   에는 비  에 해당하는 (題額)과  사실   찬시(讚詩) 그리고 간

지(干支)가 새겨진다. 후 에는 주  참여 들  나 립경 , 에도 간지  참여 들  

 새겼다. 

88)  숙 실   57, 숙  42  1월 5 . ｢遂以校理黃龜河 差濟州別遣御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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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굶주리는 백성의 수가 4만 7천여 구(口)나 됩니다.목사(牧使)변시태(邊時泰)

의 장계(狀啓)를 보건 ,모름지기 2만 석(石)의 미곡(米穀)은 얻어야 나 어 진구

(賑救)할 수 있을 것이라 하 는데,국가에서 획 (劃給)한 것은 후를 통틀어 2만

7천 석이므로 그 수량이 비록 많은 듯 하기는 하나,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바친 것

은 반드시 부실할 것이고,뱃삯과 축난 것을 덜어낼 것도 많을 것입니다.게다가 제

주는 바다 밖에 있으므로 곳에 이른 뒤에 혹 편의한 방도가 있더라도 장문(狀聞)

하여 왕복하다 보면 자칫 세월이 지나게 되니,반드시 장차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그

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신(臣)의 생각으로는,연해(沿海)고을에 축한

곡식 에서 별도로 분정(分定)하여 정돈해서 기다리게 하 다가 이미 운반한 곡식

이 쓰기에 모자라거든 본주(本州)의 배를 히 보내어 제때에 진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청컨 묘당(廟 )으로 하여 3천 석을 더 주게 하소서.”하니,임 이 윤

허하 다.89)

(나)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황귀하(黃龜河)가 진구(賑救)에 쓰고 남은 곡식

1천 4백 40여 석(石)을 섬 안 세 고을에 나 어 주어 보리가 떨어진 뒤에 이어서 진

구하기를 장청(狀請)하고,보리의 새 환상(還上)도 여서 받아들이기를 청하 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윤허하고,환상도 반을 거두게 하 다.90)

(가)의 사료에서는 숙종 42년(1717)에 이미 받은 진휼곡은 부실하고 제주지역

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연해곡식을 정돈하 다가 신속하게 진휼

곡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진휼곡 3,000석을 더 보내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나)의 사료에서는 동년에 진휼하다 남은 곡식을 후에 보리가 떨어졌을 시 진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환상(還上)의 수량도 여 것을 청하여 반

감시켜주고 있다.이와 같은 그의 진휼행 은 재 서귀포시 남원읍과 성산읍에

비가 각각 한 기씩 남아 해지고 있는데 특히,경종 4년(1724)에 건립된  별견

어사황공귀하선진활민비 의 비문에서 그의 진휼사례가 뚜렷이 나타난다.

89)  숙 실   57, 숙  42  1월 22  계 . ｢濟州別遣御史黃龜河請對言 濟州饑民之數 至於四萬七千

餘口 以牧使邊時泰狀觀之 須得二萬石米穀 庶可分賑 朝家所劃給 通前後爲二萬七千石 其數雖似夥然 災邑所

捧 必不實計 除船價欠縮 亦多 濟州旣是海外 到彼後設或有便宜之道 狀聞往復 動經時月 必將束手無策 坐而

視其死 臣意則沿海邑所貯某穀中 別爲分定 使之整待 已運之穀 如不足用 則急送本州船隻 及時賙賑似好 請令

廟堂 加給三千石 上許之｣.

90)  숙 실   57, 숙  42  6월 23  신해 . ｢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請 以賑餘穀一千四百四十餘石 分

俵島中三邑 繼賑於麥盡之後 牟麥新還上 亦請減捧 備局覆奏許之 還上 亦令折半徵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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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歉 蕪收公奉 聖旨□□ 餘務□望 來賑島中 □氓編活 生靈德洽 死生□政

蕩糴死命 沒世不忘 (후면)德及繼寘 難忘千春

(□□□흉년으로 잡 만 거두니,공이 임 의 뜻을 받들어서□□.직무 외에 □바람으로 섬

가운데에 와서 백성들을 살리고자 진휼에 힘쓰니 백성들은 그 덕에 흡족하여 생사에 □政 하

고 생사의 기로에 선 목숨에다 환곡을 받아들임을 탕감해주니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았

다.인덕이 계속 충만하게 미치니 원토록 잊기가 어렵다.)91)

비의 일부가 마모되어 확인이 불가한 부분도 있으나 그가 제주지역에 발생한

흉년을 해결하고자 특별히 견되었고,진휼을 통해 백성을 살리고 곡식을 탕감

하 다는 내용을 하고 있다.앞의 사료의 내용이 비문에서도 그 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황귀하는 육지로부터 곡물을 받아오는 것과 더불어 환곡(還穀)

까지 감해 으로써 생계조차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부담을 여주고 진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 에 진휼의 기록이 있는 목사 홍 징(洪重徵)의 비는 조 15년(1739)에

세워졌다가 1982년에 후손에 의해 재건된  사상홍공 징입청 안비 가 있다.그

는 조 14년(1738)그가 임 께 진휼을 청하여 나리포미 3,500섬,상진환모

5,000섬, 치미 1,500섬,씨앗 콩 700섬을 육지로부터 얻어와 백성들을 진휼하

다고 해지고 있다.92)그러나 그의 비문에서는 이러한 진휼 사실은 기록되어 있

지 않고 그 신 제주향교를 개건하고 근본 인 법 을 가르쳐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니 비를 세운다고 한다. 한  탐라 풍안 에서 그가 입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그가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해 노력하

고,이것이 백성들에게 까지 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즉,그는

이 미,씨앗콩 등의 곡물이 을 통한 진휼을 행하기도 하 지만 향교나 법 을

이용한 가르침을 통하여 정신 으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 음을 사료

와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목사 양헌수(梁憲洙)는 고종 2년(1816)에 도임하여 도임한 해 가을 극심한 태

풍을 백성들과 함께 복구하는 등 진휼을 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하여 백성들의 칭

송을 받았다.그의 진휼을 호소하는 장계로 제주민들은 진휼곡(賑恤穀)을 비롯하

91)  黃公龜河善賑活民碑 , 1724, 남원리. 

92) 원  , 고창  역,  탐라지 본(耽羅誌草本) , 주 , 2008, 26쪽. 



- 43 -

여 내탕 (內帑金)과 구환곡( 還穀)을 탕감 받는 진휼을 받게 되었는데 다음의

사료에 그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가) 왕 비(大王大妃)가 교하기를,“ 남과 호남을 강타한 폭풍우 경보는 이미

듣기에도 놀라운데 지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그 참담한 정상

에 해서 실로 어떻게 조처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그리하여 특별히 내탕 (內

帑金)2천 냥(兩)을 하사하노니,이것은 고락을 함께 하려는 뜻인 것이다.궁핍한 백

성들을 구제하는 데는 많지 못한 게 걱정이 아니라 골고루 먹지 못하는 것이 더 걱

정이니,은덕을 베푸는 뜻을 두루 선포하고 사람마다 안하여 백성들로 하여 안

정된 생업을 즐길 수 있게 하여 남쪽 지방에 한 조정의 염려를 조 이나마 놓게

하라.해당 목사(牧使)는 만기가 되기를 기다려 다시 1년 더 유임시켜 백성들을 어

루만지고 보살펴서 그 효과를 이룰 수 있게 하도록 묘당(廟 )에서 말을 잘 만들어

행회(行 )하라.”93)

(나)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제주(濟州)가 입은 혹심한 재해는 호남(湖南)과

남(嶺南)의 재해에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불속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

하듯이 구제를 조 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니,어떤 곡식이건 계하지 말고 1,000

석(石)을 한정하여 구획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을 호남 도신(道臣)에게 삼 령(三懸鈴)

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윤허하 다.94)

(다)제주(濟州)의 구환( 還)을 그 로 정지(停止)하라고 명하 다.목사(牧使)양

헌수(梁憲洙)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사(啓

辭)를 올렸기 때문이다.95)

(가),(나),(다)의 사료 모두 고종 2년(1865)강한 비바람으로 아와 민가가

무 지고,곡식은 엉망이 되었으며,굶어죽은 백성이 십수만에 이른다는 양헌수

의 장계에 의해 진휼이 명하여진 사례이다.(가)의 사료에서는 왕 비가 내탕

93)  고 실   2, 2  9월 12  갑술 . ｢大王大妃敎曰 兩南風雨之警 已是驚聞 而卽見濟州牧使狀啓 則其

所慘惻 實不知何以爲計矣〔…〕特下內帑錢二千兩 此是投醪之義也 賙窮濟乏 患均而不患寡 宣布德意 面面慰

諭 使之安生樂業 少舒朝家南顧之憂 該牧使 待瓜限更加一年仍任 撫摩存恤 責成厥效事 自廟堂措辭行會｣.

94)  고 실   2, 2  9월 13  해 . ｢議政府啓 濟州之被災孔酷 又非湖 嶺之比矣〔…〕救焚拯溺 不容

少緩 無論某樣穀 限一千石 區劃入送之意 湖南道臣處 三懸鈴知委何如 允之｣.

95)  고 실   3, 3  1월 3  계해 . ｢命濟州將舊還仍停 因牧使梁憲洙狀請 有廟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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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냥을 하사하여 백성들이 두루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나)의 사료에

서는 어떤 곡물이든 1,000석을 한정하여 호남으로부터 제주에 들여보내어 진휼하

도록 하고 있다. 한 (다)의 사료에서는 고종 3년(1866)에 구환( 還)을 정지하

도록 하여 환곡의 부담을 여 으로써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

재 5기의 비가 남아 해지고 있는 제주목사 양헌수의 비문 진휼 련 내

용을 비교 구체 으로 알 수 있는 3개의 비문이 있다.

(가)( 면)化深憩棠 澤及移粟

(교화가 깊으니 계당나무아래서 쉬고 은택은 곡식을 옮기는 데까지 미쳤다네.)96)

(나)( 면)減耗除策 停捧賑窮 三載宣化 一心秉公

(부족한 환곡을 면제해 계책은 녹 을 정지시켜 빈궁한 이들에게 여한 것이었다

네.삼년 동안의 교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변됨을 붙잡았다네.)97)

(다)( 면)視民如子 崇糴輕淸 使相梁公憲洙恤民善政碑 焦思設賑 族凶爲豊

(백성을 자식같이 여겨 환곡을 가볍고 청렴하게 거뒀다.노심 사 백성들에게 진휼

을 베풀고자 하여 백성이 흉년이 들어도 풍요로웠다.)98)

(가)는 시 미상의  사상양공헌수선정비 의 비문으로 항상 백성을 아끼고 진휼

하고자 하 던 그의 행실을 기리고 있으며 (나)와 (다)의 비문 역시 시 미상의

비인데 각각 엄장면( 구엄리)과 애월면에서 세운 비의 비문이다.이는 앞의 사

료에 나타난 환곡탕감과 이 곡을 통한 그의 진휼행 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고종 7년(1870)에 면 창천리에서 세웠으나 재 목 아로 이 되어진  목사양

공헌수제폐비 의 비문에는 ｢필채로 은혜를 베풀어 호환(戶還)의 폐단을 막았다.

｣99)라고 말한다.이는 사료에 나타나는 이 곡이나 내탕 을 통한 진휼행 외에

도 환곡의 폐단을 막고 필채의 은혜를 베푸는 등의 폐습을 바로 잡고,백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 다는 사실을 비문을 통해 보다 구체 으로 추가

96)  使相梁公憲洙善政碑 , 시 미상, 삼 3동.

97)  使相梁公憲洙淸德恤民碑 , 시 미상, 도2동.

98)  使相梁公憲洙恤民善政碑 , 시 미상, 월리.

99)  牧使梁公憲洙除弊碑  ｢( )施惠筆債 防弊戶還｣, 1870, 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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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목사 백희수(白希洙)는 철종 2년(1851)의 목사로 부임하던 해에 극심한 가뭄에

이은 장마와 한 로 인한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골라내어 우선 으로 창

고에 남아있는 환곡을 통해 호를 계산하여 순행(巡行)을 배정하고 등 으로 나

어 구제하 다. 한 부족한 수량에 해서는 호남 이 곡인 별 미(別儲米)1만

섬과 내탕 (內帑錢)1천냥을 조정에 요청하여 기민을 진휼하 다.100)그의 입비

기록은  탐라 풍안 에 나타나며,그의 비는 재 6기가 남아있지만 진휼내용이

기록된 비문은 해지고 있지 않는다.

목사 백낙연(白樂淵)은 고종 14년(1877)부터 5년 동안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활

동하 다.그는 그가 부임하던 해부터 이듬해까지 충해(蟲害)등에 의한 계속되는

흉년으로 정부로부터 호남의 사환미(社還米)2천석을 얻어오는 한편,명월만호

김응 , 만호 김기호, 제주 양제하 등에게 800여 석에 달하는 진휼미(賑

恤米)를 기부 받아 기민을 구제하고자 하 다.101) 한 장계를 통해 계속되는 흉

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된 생활을 알리고 환곡 경감을 요청함으로써 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 다.이러한 진휼 사실은 다음의 사료에 나타나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방 제주 목사(濟州牧使)백낙연(白 淵)의 장계

(狀啓)를 보니,본도(本島)의 진휼하는 일이 지 막 끝났으니 이 미(移轉米)는 물

론 환납(還納)하겠지만 계속 흉년 들던 나머지 상처가 완치되지 못하여 곡식으로써

기 로 바치기는 어려운 이 있으니 가을걷이를 기다렸다가 돈으로 납(代納)할

것을 청하 습니다.〔…〕하니, 교하기를,“진휼하는 일은 비록 끝났지만 보리농사

가 흉년이 들어 기근 끝에 남은 백성들이 아직 소생하지 못하 다.〔…〕이획미

(移劃米)는 특별히 탕감해 주고 진휼이 끝났다 하여 혹시라도 무휼(撫恤)하는 책임

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들로 하여 생업을 회복하고 삶을 편안히 여

기게 하여 나라에서 가엾이 생각하는 일에 부응하라고 을 지어 칙유(飭諭)하라.”

하 다.102)

100) 고창  ,  주계 (濟州啓錄)  귀포시고 람 역1 , 귀포시, 1996, 147-150쪽.

101) 주도지편집 원 ,  주도지(濟州道誌) 2 , 주도, 2006, 567쪽.

102)  고 실   16, 16  5월 25  술 .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白樂淵狀啓 本島賑事 方纔告畢 移轉

米固當還納 而荐饉之餘 瘡痍未完 有難以穀準納 請待秋成 以錢代納 矣〔…〕敎曰 賑事雖畢 麥又失稔 饑荒

餘民 尙不蘇完〔…〕移劃米特爲蠲蕩 勿以畢賑 或忽撫恤之責 益加勉旃 使之復其業而安其生 以副朝家惻怛之

念事 措辭飭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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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료를 보면 고종 16년(1879)에 이 미를 통하여 진휼을 마쳤으나 이 미

환납에 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그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소생하

지 못한 채 여 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곡물을 기 로 바치기 힘들다고 보

고하고,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곡물 신 돈으로 납하기를 청하자,이를 특별히

탕감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히 하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곡과 환곡탕감을 통한 진휼을 하는데 공을 세운 그는 백성들의 칭

송을 받음은 물론 임기가 만료되자 다시 잉임(仍任)하게 된다.이러한 진휼과

련한 공로(功勞)는 재 남아있는 진휼비 고종 16년(1879)에 건립된  사상백

공낙연 세불망비 의 비문에서 하고 있는데,｢읍을 다스림에 지혜가 하여

공이 먼 재물을 내니 그린 듯이 길을 닦음에 주야로 백성들도 각자가 노력하

다네.높고 험 한 길 모두 평탄하게 되었으니 칭송하는 소리 길에 깔렸다네.

변방의 경계 길 다시 여니 그 공을 석에 새긴다.｣103)라고 해지고 있다.비록

사료에 나타나는 진휼내용이 비문에서 구체 으로 언 되고 있지는 않지만 백성

들을 해 재물을 내놓는 등 진휼에 힘썼다는 그의 공덕이 그 로 해지고 있

음이 확인된다.

목사 조희순(趙羲純)은 고종 5년(1868)에 제주지역에 목사로 부임하여 와서 9

년(1872)에 교체되어 간 인물로 제주지역에 진휼을 요청하는 그의 장계는  조선

왕조실록 에 등장하고 있다.

(가)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방 제주 목사(濟州牧使)조희순(趙羲純)의 장

계(狀啓)를 보니,‘세 고을의 농사 형편이 모두 참혹한 흉년이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연읍(沿邑)에 있는 아무 곡식 에 5,000석(石)에 한하여 정실(精實)한

로 획 (劃給)해 달라고 묘당(廟 )으로 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

습니다.해마다 흉년이 든 데다가 이번에 흉년이 들어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어

려움을 겪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니,진휼(賑恤)하는 정사를 조 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그러나 동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 만큼 다른 데서 추이

(推移)할 길이 없습니다.본도(本道)연읍(沿邑)의 환곡(還穀) 에서 2,000석에 한하

여 획 하라는 뜻으로 호남(湖南)의 도신(道臣)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3)  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 )治邑餘謨 公先捐財 修道若晝 民名努力 嶢險盡平 頌聲載路 疆場重闢 

俾壽銘勒｣, 1879, 삼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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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윤허하 다.104)

(나)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방 제주 목사(濟州牧事)조희순(趙羲純)의 장

계(狀啓)를 보니,‘세 고을의 설진(設賑)이 방 끝났습니다.이 미(移轉米)2,000석

(石)은 공곡(公穀)이니,응당 도로 바쳐야 하겠으나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의 먹을 것

이 매번 육지의 곡식을 의지하고 있으니,본색(本色)으로 수량을 맞추어 바치는 것

은 어려움이 있습니다.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代錢)하도록 묘당(廟 )으로

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 습니다.진휼 정사를 완결한 것은 섬의 백

성들에게는 더없이 다행한 일입니다.다만 이 곡(移轉穀)을 본색으로 납부하라고

한다면 흉년에 지친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장계에서 청한 로 상

정가(詳定價)로 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하교하기를,“재해

를 겪은 백성들의 형편으로 어떻게 (代俸)할 수 있겠는가?무진년(1868)의 에

따라 특별히 탕감(蕩減)하라.”하 다.105)

(가)의 사료는 고종 6년(1869)제주지역에 극심한 흉년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연읍으로부터 이 곡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제주지역은 동떨어

져 있는 섬이라 타 지역에서 곡식을 보내면 시기를 맞추지 못 할 것이니 호남으

로부터 이 곡 2,000석을 보내게 하라고 하고 있다. 한 (나)의 사료는 고종 7년

(1870)에 올린 장계로 이 에 호남으로부터 받은 2,000석의 공곡(公穀)을 다시 바

쳐야 하지만 매년 제주지역의 곡식이 부족하여 조정이 보내 주는 육지의 곡식에

의존하고 있어 수량을 맞추기가 힘들고,수량을 맞춘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스스

로 살아갈 힘이 없어진다고 호소하여 이를 탕감 받고 있다. 한 그는 수재를 당

한 백성들에게 휼 을 베풀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 다.106)이러한 그의

공덕을 기리는 비는 3기가 남아있는데,특히 고종 15년(1878)에 건립된  사상조

104)  고 실   6, 6  12월 2  해 .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趙羲純狀啓 則 三邑農形 俱爲慘歉 民將

難支 沿邑所在某檥穀中 限五千石 以精實米劃給事 令廟堂稟處 爲辭矣 比歲荐歉 又此判歉 災民顚連 不言可

想 賑恤之政 不容少緩 而孤絶小島 他無推移之道 就本道沿邑還穀中 限二千石劃給之意 湖南道臣處 知委何如 

允之｣.

105)  고 실   7, 7  7월 11  해 .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趙羲純狀啓 則 三邑設賑 方纔告畢 移轉

米二千石 旣是公穀 固當還納 而島中民食 每藉陸穀 則有難本色準納 特許詳定代錢事 請令廟堂稟處 矣 賑政

告完 爲島民萬幸 而第移轉穀之本色責納 有非歉餘民力之所可辦得 依狀請詳定代納事 分付何如 敎曰 災餘民

情 何可代捧 依戊辰例 特爲蕩減｣.

106)  고 실   7, 6  9월 2  경 . ｢給濟州牧渰死人恤典｣.

      고 실   7, 7  10월 20  . ｢給濟州牧渰死人恤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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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희순 세불망비 의 비문에서는 그의 은혜에 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고 있

다.비문의 내용을 보면,｢무 (無爲)의 어진 다스림이 드러나 물오리가 물을 만

난 듯 흡족히 은혜를 베풀어 임기동안 평안하니 도민 모두 생기를 찾았다.｣107)라

고 하면서 비록 구체 으로 그의 진휼행 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그의 진휼이

백성들의 삶에 향을 미쳐 그의 은혜를 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사 이규원(李奎遠)은 목사 겸 찰리사로 고종 28년(1891)에 도임되었다.그는

제주지역에 도임된 다음해에(1892)백록담이 말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심한

가뭄으로 인한 흉년으로 구호곡 조 3,000석을 지원받아 기민을 구제하 다.108)

한 고종 31년(1894)장계를 통해 가을·여름 환곡이 남아 있기는 하나 기민들에

게 배 하기에는 부족한 수량이므로 내륙지방의 좋은 로 획부하는 것과 더불

어 구환에 한 반납도 정지하여 주기를 요청하여,호남으로부터 곡식 1,000석과

5,000냥을 지원받고 구환까지 정지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

료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방 제주 목사(濟州牧使)이규원(李奎遠)이 올린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보건 ,‘세 읍(邑)에 흉년이 든 상황은 번 장계에서 이미

진술하 는데 구제하는 일이 매우 합니다.세 고을에 여름 환곡(還穀)과 가을 환

곡 정퇴조(停 條)를 제외하고 재 있는 가을 환곡이 4,127석(石)남짓, 재 있

는 여름 환곡이 8,958석 남짓입니다.배순(排巡)에 부족한 부분의 미(折米)를 5,000

석에 한하여 내륙 지방에서 좋은 로 획하(劃下)하라고 묘당(廟 )에서 품처(稟處)

하게 하소서.그리고 문(官門)과 진문(鎭門)의 취 (聚鮎)은 정지하고 구환( 還)은

우선 계속 정지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 습니다.〔…〕호남(湖南)의 모양곡(某樣穀)

에서 1,000석(石)과 (錢)5,000냥(兩)을 히 본주(本州)에 나 어 보내어 계속

구제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신(道臣)과 해당 목사(牧使)에게 분부하고,취 을

정지하는 것과 구환을 계속 정퇴하는 것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로 시행하게 하소

서.”하니,윤허하 다.109)

107)  使相趙公羲純永世不忘碑  ｢( )治著烹鮮 惠治悅鳧 載其淸淨 島民咸蘇｣, 1878, 삼도2동. 

108) 주도지편집 원 ,  주도지(濟州道誌) 2 , 주도, 2006, 568-569쪽.

109)  고 실   31, 31  1월 27  사 .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李奎遠年分狀啓 則 三邑歉荒之狀 已

陳於前啓 而賑救萬萬切急 三邑夏秋還停退條外 秋還時在 爲四千一百二十七石零 夏還時在 爲八千九百五十八

石零 排巡不足條折米限五千石 以內陸精實米劃下事 請令廟堂稟處 官鎭門聚點停止 舊還姑爲仍停 云矣〔…〕

就湖南某樣穀中一千石 錢五千兩 星火劃送于本州 俾爲繼巡賙賑之意 分付該道臣該牧使 聚點之停止 舊還之仍



- 49 -

건립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재 화북의 비석거리에 남아있는 그의 비의 비

문에도 ｢ 직에 4년 동안 있으면서 한라산 아래 삼읍을 평안하게 하 는데 하나

의 비석만 세울 따름이다.｣110)라고 말한다.그는 직에 있는 4년 동안 당시의

제주사회에 일어났던 민란과111)일본인들의 어선침범 어민 횡포와112)흉년으

로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 다.사료에는 조정에 장계를 보냄으로써

이 곡 요청 환곡탕감을 통한 진휼행 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비문을 확인해

보면 그 외에도 당시 혼란스러웠던 제주사회의 민심을 달래고,고질 으로 발생

하 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의 안녕을 보장해주고자 노력하 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고,이를 확인할 수 있다.

2.세 감면 폐지

목사 허명(許溟)은 그의 진휼비에는 진휼행 이 나타나지 않지만  탐라기년  

등의 사료를 살펴보면 잠녀들이 미역을 캐고 내는 수세(水稅)를 폐지시키고 자비

(自備錢)900여냥을 비하여 공용에 보충하 고,그에 한 감사의 뜻으로 비

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13)이처럼 비에는 비문이 남아있지 않아 진휼사실

을 확인할 수 없지만 사료를 통해 그가 세 감면 등의 행정 제도의 개선을 통

해 백성들의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재 제주지역 역에 10기의 비석이 세워져있는 목사 윤구동(尹久東)의 경우

가장 많은 비가 남아있다.그 에 순조 17년(1817)에 건립된 그의 비문을 보면

｢공은 청렴으로 직생활을 했으며 재난이 닥친 해에는 아무 일이 없도록 하

退 請竝依狀許施 允之｣.

110)  祭理李相公奎遠淸德碑  ｢( )四載居官 漢拏山下 三邑安堵 一碣而己｣, 시 미상, 1동. 

111) 고  27 (1890) 12월에 지  주동  민란  생하여 듬해 3월 지 폭동  계 어 민심  

한 상 었다.

112) 본 어 들  주연해에 주 하여 어 행  하는 한편, 고  29 (1892) 2월에 본 마도

 나가사키(長崎)  어민 144  어  18척  타고 산포에 상 하여 도민  , 탈  행하

다.  

113) ,  탐라 (耽羅紀年)  ｢是歲牧使許溟罷潛女採藿水稅 自備錢九百餘兩以補公用 許溟治政淸白民稱

德立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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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환곡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고 굶주림으로부터 백성을 구하여 비를 세

운다.｣114)라고 말한다.비문에서는 올바른 정치와 환곡운 을 통해 백성들의 칭

송을 받았으며 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이를 구하고자 진휼하

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호남의 보리와 미 1천 석을 제주의 진휼 천으로 떼어 주게 하 는데,제주 목

사의 소청에 따른 것이었다.115)

윤구동 목사는 곡물이 의 진휼 외에도 이 곡(移轉穀)과 지역 내의 환곡의 일

부를 이용하여 제주지역에 최 로 공피 (供彼錢)을 마련했다는 공 이 있다.116)

조선시 에는 표류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비를 국가가 아닌 지역민들이 부담

해야 했다.제주지역의 경우,섬이라는 지역 특성과 태풍·바람과 같은 환경

특성 때문에 표도인문제가 많이 발생하 다.따라서 표도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비용이 항상 인 것은 아니었지만,제주민들에게는 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

던 것이다.117)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재 제주지역 내에 가장 많은 비가 건립된

것으로 보아,그가 실시한 진휼정책이 제주민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었음을 짐

작해 볼 수 있겠다.

목사 심 석(沈英錫)은 각 호(戶)마다 징납(徵納)해야 했던 장작과 푸새,숯,땔

나무 등을 감하여 주고 본 (夲錢)을 설치하여 주사(州司)에 맡기도록 하여 백성

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 다.118) 이러한 진휼사례와 련하여 순조 32년

(1832)에 건립되어진 그의 비문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면)視民如傷 濟弱扶傾 民役減木 永世不忘

(백성들을 가련히 여겨 약한 이들을 구제하고 넘어지는 이들을 붙들어 주었네.면포

114)  使相尹久東恤民善政碑  ｢( )公廉居官 及當災歲 淸靜爲治 停糴救飢｣, 1817, 수산리.

115)  순 실   20, 17  10월 28  술 . ｢命以湖南牟折米一千石 劃給濟州賑資 從該牧使所請也｣.

116) 순만 ,  역주 보탐라지(譯註增補耽羅誌)  ｢순  15 (1815)에 사 동(尹久東)  1,800량  

보하여 그  취하여 쓰도  하니 들  담  었다.｣, 주 원, 2005, 545쪽.

117) 진 , ｢18,19  주  수취 도  특징｣  탐라  24 , 주 학  탐라 연 , 2004, 

58-59쪽.

118) 담수계,  보탐라지(增補耽羅誌) , 주 원, 2004,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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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는 백성들의 역을 경감시켜주니 세토록 잊지 못한다네.)119)

그의 비문에서는 비교 자세하게 진휼행 을 기록하고 있는데,백성들의 요역

인 나뭇단을 경감시켜주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그는 곡물이 이

라는 식량보 을 통한 직 인 진휼을 행한 기록은 없지만 백성들의 요역이었

던 나뭇단이나 숲과 푸새와 같은 징납물을 경감시켜 으로써 백성들의 고(苦)를

덜어주고자 하 음을 알 수 있다.

목사 장인식(張寅植)은 옛 포구( 애월,구엄,화북 등지)를 심으로 시 미

상의 비를 포함한 철종 1년(1850)과 2년(1851)에 세워진 그의 비 6기가 해지고

있지만,비문이 남아있지 않아 비문을 통한 진휼행 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

다.그러나  제주계록  등의 사료에서 그의 진휼행 을 찾아볼 수 있다.그는 비

바람으로 인한 흉년으로 백성들의 식량도 부족한데 갚아야할 환곡이 많고, 치

곡(儲置穀)까지 비어있어 백성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이를

반으로 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20)특히,수세 (水

稅錢)을 없애고 장세미(場稅米)60석을 획부하여 주는 등 세 감면을 통해 제주

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었다는 진휼행 이 사료를 통해 해지고 있다.

목사 이원팔(李元八)의 경우도 비문에는 해지고 있지 않지만 문헌에서 그의

진휼행 을 하고 있다.그는 공성미(供星米)47석을 내 놓아 재정이 곤란하거

나 흉년이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휼창에 두어 쓰도록 하 다.121) 한

선세(船稅)를 감해주니 백성이 추사비를 세웠다는 기록도 해지고 있다.122)이

와 더불어 그가 도임한 해(순조 22년)에는 염병이 성행하여 죽은 자가 3,000여

명이 넘자 장계를 통해 약물과 함께 어사가 견될 수 있도록 하 고,이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킴과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바로 잡아 백성들의

고(苦)를 덜어주었다고 하고 있다.123)이처럼 당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

119)  使相沈公英錫淸德善政碑 , 1832, 도2동.

120) 고창  ,  주계 (濟州啓錄)  귀포시고 람 역1 , 귀포시, 1996, 110-111쪽.

121) 원  , 고창  역,  탐라지 본(耽羅誌草本) , 주 , 2008, 92쪽.

122) 담수계,  보탐라지(增補耽羅誌) , 주 원, 2004, 413쪽.

123)  순 실   25, 22  10월 19  경신 . ｢敎曰 今見濟州牧使狀辭 沴氣熾盛 蕞爾小島 人命之損 至過

數千 不勝驚慘 令廟堂 差送慰諭御史 與濟牧 設行慰安祭 以慰島民生死之心 仍察民間疾苦以來 以趙庭和 啓

差慰諭御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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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세 을 감면해 주고,이와 더불어 공성미를 마련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등의 진휼을 행하고,불안한 민심을 바로잡고자 노력하 음이 사료에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그의 진휼행 과 더불어  탐라 풍안 에서는 그가 입비되었다는 기

록이 해지고 있다.

3.환곡운 124) 사재출원

목사 구재룡(具載龍)의 비는 재 7기가 남아있으며,그의 비문에는 비교 자

세한 진휼행 이 기록하고 있다.다음의 비문을 살펴보면,

(가)( 면)糶糴得中 徭賦無弊 德垂男女 永世不忘

(환곡을 운 하는 가운데 요역과 부역의 폐단을 없게 하여 백성들에 덕을 드리웠으

니 세토록 잊지 못하여라.)125)

(나)( 면)藾我明更 更添重重 滄溟萬里 漢拏千峰

(먹을 것으로 우리를 다시 밝히고, 거듭 더하니 그 덕이 만리(萬里)바다와 한라

천 과 같다.)126)

(다)( 면)莅州以來 涸魚待水 如傷視民 沽木逢春 口米全滅 糶糴均平 德政尙文 無前

之日

(본주에 부임한 이래 목마른 고기가 물을 얻은 듯 백성 돌보기를 아 사람 보듯 하

고,마른 나무가 을 만난 듯 먹을 이 없을 때는 환곡을 내고들임에 고르고도

공평히 하 으며 덕을 편 정사와 문학을 숭상한 일 이 에는 없었던 일이다.)127)

(가)는 헌종 7년(1841)에 세워진  사상구공재룡휼민선정비 의 비문으로 그가

124) 가가 (春窮期)에 여했다가 수 후 (還上)  취득하는 식  재 보  한 식리   

 (殖利的) 능  갖는 곡  니라 빈민   하는 진  격  띄는 곡  말한다.

125)  使相具公載龍恤民善政碑 , 1841, 도2동.

126)  牧使具公載龍去思碑 , 1857, 1동.

127)  使相具公載龍善政碑 , 시 미상, 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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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팔고 사들임에 있어 공정한 환곡운 과 부역과 부세 등과 련하여 폐단

없이 잘 운 함으로써 백성들을 진휼하니 그 덕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나)는

 사상구공재룡거사비 의 비문인데 철종 8년(1857)에 세워진 것으로 자세한 그의

진휼행 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의 높은 덕망을 칭송하고 있으며,(다)는  사

상구공재룡선정비 의 비문으로 건립된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정확한 건립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비문은 남아있어 그의 진휼행 을 확인해 볼 수 있다.여기에서

는 그가 공평하고 올바른 환곡운 을 통한 진휼을 베풀어 것에 해 에 없

던 일이라 말하고 백성을 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음을 하고 있다.

한편,사료에서는 환곡운 과 부역이나 부세를 통해 진휼을 행하 다는 비문의

내용과 더불어 다른 그의 진휼사실이 확인되는데,자신의 늠 (廩錢)500여냥

을 내놓아 인구미(人口米)로 쓸 수 있게끔 하 고,정의와 정의 수세 (水稅錢)

과 제주의 일용 (日用錢)을 폐지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었다는 기록이 있

다.128)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진휼을 하고 환곡운 과 더불어 부역·부세

의 운 을 공평하게 하여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 다는 사실을 사료와

비문 모두에서 구체 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목사 한응호(韓應浩)의 경우에는 시 미상의  사상한공응호거사비 가 남아 있

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어 정확한 뜻을 하지 못하고 있다.129)그러나 사

료에서는 그의 진휼사실을 뚜렷이 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순조 33년(1833)

가을에 곡식 600여석을 비하여 환모곡으로 충당하고 820석을 기민에게 지 하

여 진휼하 음이 해지고 있다. 한 감자종자를 새로 들여와 흉년에 비하여

백성들에게 심도록 권장하는 등 진휼을 잘하여 백성들이 추사비를 세웠다는 기

록도 남아있다.130)

김만덕은 특별한 사례로 제주의 여자 상인이다.그녀는 제주지역 특산물인 말

총·미역· 복·양태·우황·진주 등을 서울로 이출하고 도민의 필요한 물품을 사들

이면서 큰 상인이 되었다.그 후 정조 14년(1790)부터 5년간 계속되는 흉년으로

기사자(饑死 )·기아(飢餓)가 늘어가자 1차로 200섬의 보리를,이어 500섬의 감자

128) 원  , 고창  역,  탐라지 본(耽羅誌草本) , 주 , 2008, 94쪽.

129)  使相韓公應浩去思碑  ｢( )□□課農 脚春一回 □□□弊 口碑百世｣, 시 미상, 삼도2동.

130) 담수계,  보탐라지(增補耽羅誌) , 주 원, 2004,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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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리를 내놓아 삼성 목에 큰 가마 10여개를 걸어 죽을 쑤어 기아자를 살려

냈다는 기록이 있다.131)순조 12년(1812)에 건립되어 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그

녀의 비석에는 그녀가 제주사회에 베푼 진휼행 이 자세히 기록되어 해지고

있다.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우려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

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강산의 아름다움

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 으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

을 두루 유람하고 기야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 부 모두가 과 기

를 써주었으니 비록 옛 에 착하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 하 고

은 겹 으로 환하고 맑았다.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구히 향화하니 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원능 기미년에 낳고 지 임 10월 22일에 죽었으므

로 다음달에 으니루에 장사하니 갑좌의 무덤이다.임 이 즉 하신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132)

그녀의 행 이 기록된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 의 비문으로 그녀의 생애가 간

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 그녀가 행한 진휼로 인해 임 에게 받은 포상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당시 그녀의 진휼은 조정에서도 큰 심사 으며,

제주사회에 지 한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1970년 인 근

에 와서도  의녀반수김만덕의인묘(醫女班首金萬德義人墓)  기념탑을 세워 그녀

131) 원  , 고창  역,  탐라지 본(耽羅誌草本) , 주 , 2008, 190쪽.

132)  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  ｢(후 )金萬德 本金海 卽耽羅良家女也 幼而失恃 零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敎坊 縮

衣損食 貲産滋大 歲在 正宗朝乙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

金剛之勝 而巳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舖馬便覽萬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贐章立傳 雖古賢媛 盖

未嘗 七旬顔髮 彷髴仙釋 重瞳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亦復奚憾 生

于元陵己未 終于當宁壬申 十月二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二十一日立｣, 

1812, 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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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한 진휼사례를 다시 기념하고 있으며,그녀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

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에서 언 한 진휼내용은 진휼을 행한 인물들의 비에 부분 비문이 남아있

어 사료와 비문을 비교하 고,비문이 없는 경우에는 사료에서 해지는 그들의

진휼행 을 통해 제주지역에 실시되었던 진휼내용을 알아보았다.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김기홍,강이진,신상흠의 경우에는 문헌상에는 그들의 행 이 자세

하게 드러나지 않아,비교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문이 그들의 진휼행

을 살펴보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종 8년(1871)에 제주 이었던 김기홍(金基洪)과 련된 진휼비에는 그가

행한 진휼을 말해주는 비문이 해지고 있다.그의 비문을 살펴보면,

( 면)捐俸防斂 逐戶均惠 去益難忘 澤實下究

(녹 을 내어서는 가혹한 수탈을 방하 고 집집마다 고르게 은혜를 끼치었네.떠

나가니 더욱이나 잊기 어려우니 혜택은 실제로 빠짐없이 내렸다네.)133)

비문에서는 그가 녹 을 내어 백성을 진휼함으로써 백성들에 한 수탈을

방하여 그가 떠나가도 그의 진휼을 베푼 마음을 잊을 수 없다고 나타나 있다.그

의 진휼에 한 사료기록은 앞에서 말한 목사나 어사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거

나 구체 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비문에서 말하는 그의 진휼행 은  탐라

기년 에서 비교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는 그의 녹 즉,늠미(廩米)를

내놓아 호 을 닦을 때의 종이 값을 각 면리에 나눠주어 백성들의 부담을 여

주었다고 한다.

감 강이진(康履鎭)은 철종 8년(1862)부터 다음해까지와 철종 13년(1862)때부

터 고종 2년(1865)까지 2차례에 걸쳐 정 감으로 부임하여 활동하 다.철종 9

년(1858)에 그의 할지역에 세워진  감강공이진휼민선정비 의 비문은 그의 진

휼사실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면)恩深減□ 治著分還 誰不惜去 歸車欲

133)  判官金公基洪善政碑 , 시 미상, 삼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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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는 감□이 깊었고 다스림은 환곡을 나눠 이 분명하다. 가 가는 것을 애석해

하지 않으리.돌아가는 수 를 붙잡고 싶어라.)134)

그는 그의 할지역의 진휼창인 정창(大靜倉)을 올바르게 운 하고 환곡을

내고들임에 있어 공정하게 운 하 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 소홀

하지 않으니 그 공을 기려 진휼비가 세워졌다.그러나 이러한 그의 진휼행 과

련하여 사료에서는 자세히 언 되지 않고 있으며,단지 암행어사 심동신의 소

견을 통해 정 감인 강이진에게 포상을 베풀었다는 기록만 되어있다.135)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정의 감 신상흠(愼尙欽)진휼비의 비문을 살펴보면,

( 면)公性仁厚 視民如子 聖愛士 辦穀賑窮 勸奬農桑 不煩徭役 居官三載 如終如一

(성품이 어질고 후덕하여 백성을 자식같이 여기며 선비를 아낀다.곡식을 마련하여

구휼에 힘쓰며 농상을 권장하고 요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3년 동안 직에 있

으면서 시종 이와 같이 하 다.)136)

의 비문은  감신공상흠휼민선정비 의 비문으로 철종 2년(1851)에 서 면

( 남원리)에 세워졌다.비문에서는 그가 백성들을 진휼하기 해 곡식을 마련

하고 백성들에게 농사와 뽕나무 일을 권장하고 요역에도 힘썼음을 알리고 그 공

을 기려 비를 세운다고 말한다.

이처럼 김기홍과 강이진,신상흠의 경우 비문에 비교 구체 인 진휼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료 상에서는 그들의 진휼행 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는 감이라는 하 료직이었다는 과 진휼이 할지역에 제한 으로 이루

어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한계 이라 생각되어진다.그러나 그들의 비문에 나타나

는 자세한 진휼행 은 비가 여러 기 존재하나 비문이나 사료에서 진휼행 이 뚜

렷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신빙성 있고,사료 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이라 여겨진다.

134)  縣監康公履鎭恤民善政碑 , 1858, 리.

135)  철 실   12, 11  2월 28  계해 . ｢召見濟州暗行御史沈東臣〔…〕大靜前前縣監康履鎭〔…〕褒

施陞敍｣.

136)  縣監愼公尙欽恤民善政碑 , 1851, 남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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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맺음말

본고에서는 재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진휼비(賑恤碑)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제주지역에 실행되었던 진휼사례를 분석하고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 다.먼 진

휼이 시행되게 된 배경과 국 인 진휼정책에 해서 살펴본 후 조선후기에 나

타나는 제주지역 진휼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한 재 제주지역 내에 남아있는

진휼비의 실태를 악하여 시기별,지역별,인명별로 진휼비 건립추이에서 나타

나는 특징과 진휼비의 건립주체를 살펴보았고,진휼비와 연 하여 나타나는 진휼

사례에 해서는 사료와 비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에 실행된 진휼사례

를 분석하 다.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지리 자연환경을 살펴 으로써 제주지역에 진휼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알아보았다. 한 조선후기에 시행된 진휼정책과

제주지역에서 나타나는 진휼사례를 특징별로 분석해 보았다.제주지역은 토질이

나 기후 등 자연환경이 농사에 합하지 않았으며 잦은 자연재해로 흉년과 기근

을 면하지 못했다.풍해는 바닷물의 입자를 육지로 이동시켜 조풍해를 야기했으

며 수해는 작물뿐만 아니라 민가가 떠내려갈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한 한해

의 경우에는 생활용수는 물론 우마가 말라죽고,아사자가 살생하기도 하 으며

동해 때에는 가축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얼어 죽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

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이처럼 백성들의 정상 인 생활을 방해하는 자연재

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그로 인한 흉년과 기근은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한 기후 ,지리 특성 때문에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굶어죽는 기사자들이

많아 료나 조정에서의 지원이 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시 의 진휼은 기부터 유교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앙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다. 경국  , 속  , 통편 , 회

통  등의 법 에 그 의미와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장려하고 보다 효율

이고 공정하게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다. 한 이에 한 제

도가 정착되면서 진휼창이나 구황어사와 같은 특별어사를 견하는 등 보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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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 진휼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 다.이러한 시 상황과 제주지역의 자

연환경이 맞물려 진휼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본고에서는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사례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보았다.

우선,제주지역에서 운 되는 환곡을 이용하여 자체 으로 진휼을 행한 사례이

다.이때 기민의 호(戶)를 1등 인 개걸호부터 6등 인 실호까지 6등 으로 나

눠 1등 호부터 우선 으로 진휼을 행하 다.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하여 환곡

자체가 부족했던 제주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교 드문 사례이다.

이에 반해 이 곡을 이용한 진휼사례는 조선시 에 가장 일반 인 진휼방법임

과 더불어 제주지역에 실행된 가장 일반 인 진휼사례이다.제주지역이 섬이라는

지리 특성 때문에 곡물을 이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무 많이 소모되었다.따

라서 제주지역과 가장 근 해있는 라도에서 부분 곡물을 이 해 왔으며, 조

선왕조실록 에서 제주지역에 진휼곡을 공 한 지역을 보면 라도 66건,경상도

13건,충청도 2건 등으로 라도에서 이 해온 사례가 압도 으로 많다. 조

부터는 라도 나리포에 진휼창을 설치하여 제주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진휼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 곡의 사례가

월등하게 많은 편인데,타 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에 장되는 환곡량으로도 진휼

이 가능하여 공평한 분 을 리하기 한 어사를 견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

나 제주지역의 경우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제주지역내 환곡량이 어 어사 견

을 통한 자체 인 기근해결 보다는 타 지역에서 곡물을 이 해 오는 방법이 일

반 인 진휼형태로 나타났다.

한 제주지역에만 나타났던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공물 탕감을 통한 진

휼사례도 확인되었다.이는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공마나 곡물들이 말라죽

거나 얼어 죽고,백성들이 기본 인 생활조차 힘들었던 시기에는 조정에 매해 바

쳐야 하는 공마나 진상품 등을 정지시키거나 감면시켜 으로써 백성들이 최소한

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 다.이는 지리 으로나 환경 으로 열악했던 제

주지역에 한 특별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사재출원 는 휼 ,공명첩을 통한 진휼사례가 있다.사재출원 즉,

개인의 재산기부를 통해 진휼이 이루어진 사례에는 만호나 감 등 료들의 재

산기부도 있지만 김만덕과 같이 평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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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진휼한 사례도 있다.이와 같은 경우 조정에서 가자하거나 진 시키는 등

포상을 통해 이를 장려하 다.휼 이나 공명첩을 이용하여 진휼이 행하여진 경

우에는 공명첩과 곡물을 교환하여 진휼재물로 사용하기도 하 으며 수해자나 진

상품 운반 선되어 익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휼 을 지 하여 백성들의 생

계를 보장해주고자 하 다.휼 지 의 진휼사례는 제주지역의 지리 특성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수해·익사자들에 한 최소한의 진휼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사료에 입비에 한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과 재 비가 존재하는

인물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 고,이를 바탕으로 조사

한 제주지역에 존하는 76기의 진휼비의 실태를 시기별,지역별,인명별로 나

어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진휼비의 건립주체에 해서도 짚어보았다.

첫 번째로,왕 별로 시기를 분류하여 진휼비의 실태를 악한 결과 선조 부

터 종 까지는 남아있는 진휼비가 없으며,숙종 이후에 건립된 54기의 비가

남아있으면서 체 비의 95%이상의 비가 순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이러한 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당시 사회 배경을 살펴보았는데,당시

조선시 에는  명률 의 ｢입 자입비｣조항에 따라 비를 함부로 세울 수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정조 까지는 비를 건립하는 것에 한 폐단이 나타나면서

지령이 내려지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령 조처와 훼철단행에 있어 성공을

거두었다.그러나 정조 이후 순조 부터 세도정치로 왕권이 약해지고 지방 통

제권이 상실되면서 모든 지역에 지 고하를 막론하고 비가 세워졌으며 한 사람

이 여러 개의 비를 세우는 상이 발생하 다.이러한 시 배경이 반 되어

제주지역의 진휼비도 숙종· ·정조 에 진휼 련 기사가 집 으로 많이 확인됨

에도 불구하고 순조 이후에 집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악된다.

두 번째로 진휼비를 제주목,정의 , 정 삼읍으로 나 어 살펴보면 시 미

상의 비를 포함하여 제주목에 65기의 비가, 정 에는 5기,정의 에는 6기가

확인되었다.이처럼 제주목에 진휼비가 집 된 원인을 환경 요인과 행정 요

인으로 나 어 알아보았다.우선,환경 요인으로 지역별 자연재해의 정도를 살

펴보았다.제주목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52건, 정 ,정의 에는 각각 47건과 43

건이 확인되었다.비록 자연재해의 횟수가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목

은 상 으로 행정 ·생활면에서 심지 으므로 그 피해정도가 보다 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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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제주지역에는 지 가 높은 료나 선비들의

치 을 기념하는 비를 건립하여 비석거리가 형성되었는데,주로 제주지역에 부임

하는 료들의 왕래가 잦은 제주목의 포구를 심으로 비를 세웠다.이러한 사회

분 기도 제주목에 진휼비가 집 되었던 요인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다

음으로 행정 인 요인을 찾아보면 진휼 상자 1순 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노인

수를 보면 제주목에 거주하는 노인수가 209명으로 제주지역 노인수의 86%에 달

하는 노인이 제주목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목에 진휼이 우선 으로 실행되었다.

한 실제 토지 결수와 장부의 토지결수가 차이나는 등 세 과 환곡운 속에서

도 호구수와 면 이 가장 넓은 제주목에서의 폐단이 심하 던 것으로 보아 료

들이 백성들을 해 실시한 정책이 직 으로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총 28명에 한 진휼비를 목사 어사,기타 료,평민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목사 어사는 총 17명의 비 64기가 확인되었다.이는 존하는 진

휼비의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지리 으로 이웃지역으로부터의 도움이 불가능

하고,자체 인 기근해결이 어려운 제주지역에서 진휼을 실시함에 있어 료가

큰 향을 주었고, 앙에 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기타 료의 경우 · 감들이 각자의 할지역에 자신의 사재출원을 통한 진

휼로 비가 세워진 사례가 부분으로, 앙조정과의 연결고리가 목사나 어사에

비해 약하고 그들의 할지역을 심으로 비교 제한 인 진휼이 행해진 사례

이다.이들은 한 인물이 여러 기의 비를 갖고 있는 목사나 어사와는 달리 부분

한기씩 각 할지역에 세워져있다.일반인의 진휼비가 세워진 경우는 김만덕의

사례가 유일하다.그녀는 평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제주백성을

진휼한 사례로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진휼비의 건립주체에 해서 보았는데,우선 한 인물이 여러 개의

비가 세워진 사례가 있다.이와 같은 경우는 진휼의 행 이 백성들에게 잘 달

되어 건립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치 과 명성을 해 거짓과 허구성이 섞여

건립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비문에 마을 단 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를 확인 하 는데,이와 같은 경우에는 료들의 은혜를 기리기 해

해당 마을의 백성이 주체가 되어 진휼비를 건립하 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건립주체에 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김만덕의 사례와 같이 집안에서 세웠을



- 61 -

경우와 후임 료가 선임 료의 치 을 치켜세우고자 세웠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백성이 건립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후임 료들 혹은 료 스스로가

세운 것이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문헌 기록을 통해 그들의 치 을

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언 한 진휼비를 바탕으로 비와 사료를 비교·분

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악하고자

하 다.진휼비가 순조 이후에 집 되어 나타나는 만큼 진휼비에 나타나는 진

휼이 성격도 조선후기의 진휼사례를 모두 포 하지는 못하고 있다.크게 이 곡

과 환곡탕감,세 감면 폐지,환곡운 과 사재출원 등 세가지의 진휼방법으로

나 어 진휼사례와 비문을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이 곡과 환곡탕감을 통해 진휼을 행하 음이 비문이나 사료에서 확

인되는 경우에는 황귀하,홍 징,양헌수,백희수,백낙연,조희순,이규원 등 7명

으로 이에 해당하는 진휼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들은 제주지역

에 1기 이상의 비를 소유하고 있고,비문도 부분 남아있어 그들의 진휼사실을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황귀하와 양헌수의 경우에는 비문에

그들이 행한 구체 인 진휼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사료와 더불어 보다 사실 인

진휼행 을 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세 감면 폐지를 통해 진휼을 행한 인물로는 허명,장인식,윤구

동,심 석,이원팔 등이 확인되었다.이들은 앞선 사례와 같이 직 인 식량제

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 던 수세 이나 선세,징납물

등을 감면해 으로써 백성들로 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 다.

특히,윤구동의 경우 제주지역의 지리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표도인과 련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그로 인해 재 가장 많은 비가 남아 있다는 것을

사료와 비문을 통해 확인하 다.

세 번째,환곡운 이나 사재출원을 통해 진휼을 행산 사례는 구재룡,한응호,

김만덕,김기홍,강이진,신상흠의 경우를 확인하 다.특히,구재룡의 경우는 부

역이나 부세운 에 부정이 없었음은 물론이고,공정하고 효율 으로 환곡을 마련

하여 운 함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하 다는 비문내용을 통해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진휼행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김만덕의 경우 비문에서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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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와 더불어 진휼행 과 그 후에 변화한 그녀의 삶까지 나타남으로써 보다 구

체 으로 그녀의 진휼행 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당시의 진휼에 한 사회

인식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김기홍,강이진,신상흠의 경우에는 사료에서는 구체

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진휼행 즉,환곡의 올바른 운 과 사재출원 등의

방법을 통해 백성에게 진휼을 베풀고자 노력하 다는 사실을 비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실시된 진휼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매해 풍해와 수해를 심으로 지속 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 속에

서 그로 인한 기본 인 의식주생활 마 받을 만큼의 피해는 부족한 농토와

농사에 합하지 않은 토질로 인해 곡물이 항상 부족했던 제주민의 생활고와 더

불어 기근이라는 고질 인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이러한 제주지역의 사회상은

민의 안녕과 보호를 우선시 하 던 조정의 심 속에서 지속 인 지원을 받았고,

이에 의지하며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의 제주사회에 한 지원은 진휼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형태

도 다양하게 나타났다.여기에는 표 인 진휼형태인 이 곡,환곡탕감의 사례

와 제주지역에만 이루어졌던 공물탕감의 사례 등이 있다. 한 조정의 지원을 통

한 진휼사례 외에도 제주지역에 부임했던 목사나 ,만호 등의 료들이 자신

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진휼고(賑恤庫)의 올바른 운 을 통해 제주지역 내에서 자

체 으로 기근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례와 세 감면과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간 인 진휼을 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조정과 료들에 의한 진

휼사례 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식량을 마련하여 기민들을 진휼한 사례

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와 방법으로 행해진 진휼사례는 제주지역 역에 세워져있

는 비(碑)를 통해 재까지 해지고 있다.물론 모든 진휼사례가 비로 남아 있

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비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에 행하여진 진휼사례를 보다

구체 으로 알 수 있었는데,순조 이후에 집 으로 나타나는 진휼비에는 이

곡과 환곡의 탕감,세 의 감면,환곡운 과 사재출원을 통한 진휼행 이 드러

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시행된 진휼정책에 해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

었다.그러나 진휼비를 분석함에 있어 장성이 부족하고 조선후기의 진휼사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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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다소 한계성이 있다.이는 앞으로 보완하여 연구해 나아가야 할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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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車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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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리

2162-3

면:縣監康公在五去思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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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咸

5 목사구공재룡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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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 비 *

* 진 비 에 한 지도상  한 는 2  주지역 진 비 포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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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산리

966-3

면:使相具公載龍淸德碑

후면:道光壬寅孟夏臥山里

10목사구공재룡거사비

(牧使具公載龍去思碑)

18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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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1동

5749

면:牧使具公載龍去思碑

면우:藾我明更 更添重重

면좌:滄溟萬里 漢拏千峰

우면:咸豊七年丁巳十二月二十

五日書

11목사구공재룡선정비

(使相具公載龍善政碑)

- 일도2동

996-1

면:使相具公載龍善政碑

면우:口米全滅 糶糴均平 德

政尙文 無前之日

면좌:莅州以來 涸魚待水 如

傷視民 沽木逢春

후면:州左面

12 김공기홍선정비

(判官金公基洪善政碑)

- 삼양3동

2505

면:判官金公基洪善政碑

면우:捐俸防斂 逐戶均惠

면좌:去益難忘 澤實下究

13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

(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

1812년

(순조12)

건입동

397-4

면: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

후면:金萬德本金海卽耽羅良家

女也幼而失恃零丁貧苦長而靡

曼托跡敎坊縮衣損食貲産滋大

歲在正宗朝乙卯島人大飢能傾

財運穀活命甚衆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曰願見京華金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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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勝而巳特命縣次續食充內醫

女寵 便蕃因舖馬便覽萬二千

峯及其還卿大夫皆贐章立傳雖

古賢媛盖未嘗七旬顔髮彷髴仙

釋重瞳炯澈但天道無心惜乎無

兒然養孫時采出自同氣克遵遺

志永香火亦復奚憾生于元陵己

未終于當宁壬申十月二二日以

翌月窆于並園旨甲坐之原上之

卽位十二年十一月二十一日立

14통 김공응우선정비

(通判金公膺友善政碑)

1894년

(고종31)

조천리

1220

면:通判金公膺友善政碑 甲

午十一月 日

15 감박공상률선정비

(縣監朴公尙律善政碑)

1834년

(순조34)

안성리

1608

면:縣監朴公尙律善政碑

旣圖文治 兼修武備 捐廩創料

朔設課試

후면:道光十四年七月日

16사상백공낙연 세불망비

(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1872년

(고종9)

동명리

2179-4

면: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후면:同治十一年九月日明月里

17사상백공낙연 세불망비

(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1879년

(고종16)

삼양3동

2505

면: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면우:治邑餘謨 公先捐財 修

道若晝 民名努力

면좌:嶢險盡平 聲載路 疆

場重闢 俾壽銘勒

후면:光緖五年己卯四月日二徒

三徒

18사상백공낙연휼민선정비

(使相白公樂淵恤民善政碑)

1881년

(고종18)

흘1리

2237-7

면:使相白公樂淵恤民善政碑

후면:光緖七年辛巳山村四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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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상백공낙연선정비

(使相白公樂淵善政碑)

1881년

(고종18)

신 리

1794-2

면:使相白公樂淵善政碑

후면:辛巳十月日新村里

20사상백공낙연 세불망비

(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1881년

(고종18)

일도2동

996-1

면:使相白公樂淵永世不忘碑

면우:州左面

면좌:十三里

좌면:辛巳十月日

21목사백공낙연흥학비

(牧使白公樂淵 學碑)

1882년

(고종19)

용담1동

298

면:牧使白公樂淵 學碑

면우:捐錢置齋

면좌:設廩養士

우면:崇楨五壬牛二月日

22사상백공낙연선정비

(使相白公樂淵善政碑)

1885

(고종22)

용당리

1453

면:使相白公樂淵善政碑

후면:由吏洪載佑光緖十一年三

月日龍塘

23사상백공희수청덕선정비

(使相白公希洙淸德善政碑)

- 조천리

1220

면:使相白公希洙淸德善政碑

24사상백공희수거사비

(使相白公希洙去思碑)

1851년

(철종2)

보성리

1568-5

면:使相白公希洙去思碑

우면:上下摹

좌면:日果新平永樂

25목사백공희수휼민선정비

(牧使白公希洙恤民善政碑)

1854년

(철종5)

화북1동

5749

면:牧使白公希洙恤民善政碑

후면:甲寅三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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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목사백공희수선정비

(牧使白公希洙善政碑)

1856년

(철종7)

신 리

1794-2

면:牧使白公希洙善政碑

후면:丙辰五月日大屹臥山新村

臥屹橋來

27사상백공희수휼민선정비

(使相白公希洙恤民善政碑)

1857년

(철종8)

삼도2동

43-3

면:使相白公希洙恤民善政碑

좌면:咸豊丁巳四月日三徒

28사상백공희수청덕선정비

(使相白公希洙淸德善政碑)

1879년

(고종16)

북 리

639-6

면:使相白公希洙淸德善政碑

후면:己卯五月日改建

29 송공상순 세불망비

(判官宋公祥淳永世不忘碑)

1881년

(고종18)

흘1리

2237-7

면:判官宋公祥淳永世不忘碑

正□訟理 □移□□

30 송공상순애민선정비

(判官宋公祥淳愛民善政碑)

1881년

(고종18)

신 리

1794-2

면:捐□矯□ 澤及□午 判官

宋公祥淳愛民善政碑 正□訟理

□移□□

후면:辛巳三月日左面新村里

31 감신공상흠휼민선정비

(縣監愼公尙欽恤民善政碑)

1851년

(철종2)

남원리

760-1

면:公性仁厚 視民如子 聖

愛士 辦穀賑窮 勸奬農桑 不煩

徭役 居官三載 如終如一

咸豊元年辛亥西中面

32사상심공 석애민선정비

(使相沈公英錫愛民善政碑)

- 신 리

1794-2

면:使相沈公英錫愛民善政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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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상심공 석청덕선정비

(使相沈公英錫淸德善政碑)

1832년

(순조32)

일도2동

996-1

면:使相沈公英錫淸德善政碑

면우:視民如傷 濟弱扶傾

면좌:民役減木 永世不忘

34목사심원택흥학비

(牧使沈遠澤 學碑)

1890년

(고종27)

용담1동

298

면:牧使沈遠澤 學碑

후면:庚寅五月日

35사상양공헌수휼민선정비

(使相梁公憲洙恤民善政碑)

- 애월리

1587

면:視民如子 崇糴輕淸 使相

梁公憲洙恤民善政碑 焦思設賑

族凶爲豊 涯月面

36사상양공헌수선정비

(使相梁公憲洙善政碑)

- 신 리

1794-2

면:使相梁公憲洙善政碑

37사상양공헌수청덕휼민선정비

(使相梁公憲洙淸德恤民碑)

- 일도2동

996-1

면:使相梁公憲洙淸德恤民碑

면우:減耗除策 停捧賑窮

면좌:三載宣化 一心秉公

우면:上貴里

좌면:嚴莊面

38사상양공헌수선정비

(使相梁公憲洙善政碑)

- 삼양3동

2505

면:使相梁公憲洙善政碑

면우:化深憩棠

면좌:澤及移粟

39목사양공헌수제폐비

(牧使梁公憲洙除弊碑)

1870년

(고종7)

삼도2동

43-3

면:牧使梁公憲洙除弊碑

施惠筆債 防弊戶還

후면:同治九年庚牛大靜郡中面

倉川里八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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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목사윤공구동청덕선정비

(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 애월리

1587

면: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41목사윤공구동청덕선정비

(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 선흘리

1207-2

면: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42윤사상구동청덕선정비

(尹使相久東淸德善政碑)

- 와산리

966-3

면:尹使相久東淸德善政碑

43사상윤공구동휼민선정비

(使相尹公久東恤民善政碑)

- 외도2동

233-4

면:使相尹公久東恤民善政碑

후면:中右面

44윤구동휼민선정비

(尹久東恤民善政碑)

1817년

(순조17)

수산리

2380-2

면:使相尹久東恤民善政碑

우면:嘉慶二十二年十一月日竪

좌면:公廉居官 及當災歲 淸靜

爲治 停糴救飢

45사상윤공구동청덕비

(使相尹公久東淸德碑)

1817년

(순조17)

북 리

639-6

면:使相尹公久東淸德碑

후면:丁丑十月

46사상윤공구동청덕거사비

(使相尹公久東淸德去思碑)

1817년

(순조17)

삼양3동

2505

면:使相尹公久東淸德去思碑

후면:嘉慶丁丑冬吾羅大獨二徒

三徒吾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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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사상윤공구동청덕선정지비

(使相尹公久東淸德善政之碑)

1818년

(순조18)

김녕리

3923

면:使使尹公久東淸德善政之

碑

좌면:嘉慶二十三年五月日

48목사윤공구동청덕선정비

(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1818년

(순조18)

화북1동

5749

면: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후면:嘉慶二十三年戊寅二月日

別

49목사윤공구동애민청덕비

(牧使尹公久東愛民淸德碑)

1851년

(철종2)

구엄리

873-15

면:牧使尹公久東愛民淸德碑

후면:辛亥十月日

50제리이상공규원청덕비

(祭理李相公奎遠淸德碑)

- 화북1동

5749

면:祭理李相公奎遠淸德碑

면우:四載居官 漢拏山下

면좌:三邑安堵 一碣而己

51이기선휼궁비

(李奇善恤窮碑)

1908년

(순종1)

성읍리

655

면:參奉李奇善恤窮碑

우면:年凶夏交 飢 咸飽

좌면:米名斗分 一鄕蒙恩 隆熙

二年正月日

52사상이공원달휼민선정비

(使相李公源達恤民善政碑)

- 김녕리

3923

면:使相李公源達恤民善政碑

53사상이공원달거사비

(使相李公源達去思碑)

- 조천리

1220

면:三載爲治 情多通下 一心

捄弊 事務遺細 使相李公源達

去思碑 丁惟減一 蹟登口碑 役

則際四 書以粗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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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사상이공원달거사비

(使相李公源達去思碑)

- 일도2동

996-1

면:使相李公源達去思碑

면우:籍弊□ 濫□悉除

면좌:澤何難忘 不勝書

55목사이공원달휼민선정비

(牧使李公源達恤民善政碑)

1840년

(헌종6)

화북1동

5749

면:牧使李公源達恤民善政碑

후면:道光二十年五月日別 里

56사상이공원팔휼민선정비

(使相李公元八恤民善政碑)

1824년

(순조24)

함덕리

1266-4

면:使相李公元八恤民善政碑

57사상장공인식선정비

(使相張公寅植善政碑)

- 신 리

1794-2

면:使相張公寅植善政碑

58사상장공인식휼민선정비

(使相張公寅植恤民善政碑)

1822년

(순조22)

구엄리

873-15

면:使相張公寅植恤民善政碑

후면:嘉慶二十二年十一月日嚴

莊里

59사상장공인식선정비

(使相張公寅植善政碑)

1850년

(철종1)

애월리

1587

면:使相張公寅植善政碑 涯

月面

후면:道光庚戌十一月日

60목사장공인식 세불망비

(牧使張公寅植永世不忘碑)

1851년

(철종2)

북 리

639-6

면:牧使張公寅植永世不忘碑

후면:咸豊元年四月



- 77 -

61사상장공인식휼민거사비

(使相張公寅植恤民去思碑)

1851년

(철종2)

와산리

966-3

면:使相張公寅植恤民去思碑

후면:咸豊元年五月日臥山里

62목사장공인식휼민선정비

(牧使張公寅植恤民善政碑)

1851년

(철종2)

화북1동

5749

면:牧使張公寅植恤民善政碑

후면:咸豊元年二月日

63사상정공기원추사비

(使相鄭公岐源追思碑)

- 애월리

1587

면:葵忱拱北 棠化曁南 使相

鄭公岐源追思碑 蜀袴詠丑 郭

河閏九

64목사정공기원선정비

(牧使鄭公岐源善政碑)

- 김녕리

3923

면:牧使鄭公岐源善政碑

65사상정공기원 세불망비

(使相鄭公岐源永世不忘碑)

- 조천리

1220

면:決立盜□ 歷□□牧 使相

鄭公岐源永世不忘碑 □□□□

鮮見其徒

66사상정공기원거사비

(使相鄭公岐源去思碑)

- 삼도2동

43-3

면:使相鄭公岐源去思碑

67정기원거사비

(鄭岐源去思碑)

- 삼도2동

43-3

면:鄭岐源去思碑

면우:恩 竝著 心思自存

면좌:誅魁矯僣 損廩恤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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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사상정기원거사비

(使相鄭岐源去思碑)

1865년

(고종2)

흘1리

2237-7

면:臥屹 大屹 使相鄭岐源去

思碑 同治四年 善屹 臥山

69사상조공희순선정비

(使相趙公羲純善政碑)

1872년

(고종9)

동명리

1933

면:使相趙公羲純善政碑

후면:同治十一年九月日明月面

70목사조공희순교궁수개비

(牧使趙公羲純校宮修改碑)

1872년

(고종9)

용담1동

298

면:牧使趙公羲純校宮修改碑

후면:壬申十月日

71사상조공희순 세불망비

(使相趙公羲純永世不忘碑)

1878년

(고종15)

삼도2동

43-3

면:使相趙公羲純永世不忘碑

면우:治著烹鮮 惠治悅鳧

면좌:載其淸淨 島民咸

우면:光緖四年五月日鄕 吏立

72사상한공응호거사비

(使相韓公應浩去思碑)

- 삼도2동

43-3

면:使相韓公應浩去思碑

면우:□□課農 脚春一回

면좌:□□□弊 口碑百世

73목사허공명휼민청정비

(牧使許公溟恤民淸政碑)

1815년

(순조15)

도남동

82-2

면:牧使許公溟恤民淸政碑

후면:嘉慶乙亥道

74사상홍공 징입청 안비

(使相洪公重徵立靑衿案碑)

1739년

( 조15)

※1982년

재건

용담1동

298

면:使相洪公重徵立靑衿案碑

우면:濟州鄕校 儒林一同改建

濟州鄕校 典校高淳柄 使相公

十一代孫嘉允共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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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황귀하지성진민비

(黃龜河至誠賑民碑)

1724년

(경종4)

수산리

2380-2

면:別遣御史黃公龜河至誠賑

民碑 雍正二年 甲辰 閏四月

建

76황공귀하선진활민비

(黃公龜河善賑活民碑)

1724년

(경종4)

남원리

760-1

면:黃公龜河善賑活民碑

□□□歉 蕪收公奉 聖旨□□

餘務□望 來賑島中 □氓編活

生靈德洽 死生□政 蕩糴死命

沒世不忘

후면:黃公龜河善賑活民碑

德及繼寘 難忘千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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